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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 연결납세제도는 모․자회사로 이루어진 기업그룹을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하는 제도로서 현재 OECD 회원국 중 21개국

에서 시행하고 있음.

   ◦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4월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임.

   ◦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이 허용된 것은 기업이 경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

적으로 돕고자 하는 것이었음. 

   ◦ 정부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서 지주회사제

도를 도입하였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분사화 형태가 사업부제 형태에 

비해 세제상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해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

구조의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임. 

□ 그동안 정부는『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및 『연결

납세제도의 법제화방안에 관한 연구』등을 통하여 연결납세제도의 구체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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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방안을 검토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의 설계를 제시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법제화 준비를 돕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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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에 도입할 연결납세제도의 형태

1.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을 마치 하나의 법인인 것처럼 간주하여 그 기업

그룹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제임. 

   ◦ 즉, 기업의 사업부분이 자회사로서 분사된 기업그룹이나 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그룹처럼 경제적 일체성을 가지고 경영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과세

하는 제도임. 

□ 연결납세제도는 OECD 회원국 중 21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등이 아직도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음. 

□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와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될 수 있음. 

   ◦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등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는 영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등이 도입하고 있는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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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OECD 국가의 연결납세제도 운영 현황 

유  형 국        가

소득통산형
미국,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 멕시코, 룩셈부르크

손익대체형
영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미  도  입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위스, 벨기에
  

 

□ 소득통산형 및 손익대체형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소득통산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그룹에 

대하여 각 법인의 소득을 통산하고 각 법인간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내부이익을 이연함으로써 연결과세소득 및 연결세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 손익대체형은 기업그룹의 경제적 일체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기업그룹에 

속하는 개별회사의 손익을 다른 개별회사에 대체하고, 대체 후의 각 

개별사의 소득에 대하여 납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하도록 하는 구조임. 

□ 소득통산형 및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면 <표 Ⅱ

-2>와 같음.

   ◦ 소득통산형은 연결법인을 경제적 단일체로 보는 연결납세제도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나 제도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음.

   ◦ 손익대체형은 복잡한 세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제도라는 장점이 있으나, 

연결납세의 목적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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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소득통산형 및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소득통산형

o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

o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

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

착이라는 측면에서 우수

o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

하여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제

도가 복잡

o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 비용이 

많이 소요

손익대체형

o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적으로 연결하고 

손익만 대체하기 때문에 제도

가 간단․명료

o 조세행정 및 납세협력 비용이 

적게 소요

o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o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

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

착이라는 측면에서 미흡

2. 우리나라에 도입할 연결납세제도의 모색1)

□ 연결납세제도는 기업그룹을 하나의 경제주체로 보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단일 기업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를 하는 기존의 

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것임.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과세체계 전반에 복잡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임. 

1) 본 연구에서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우리나라에 적합한 형태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음.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김진수․이준규(2002)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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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연결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소득통산

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형이 어느 것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소득통산형은 미국에서 이미 87년 전부터 시행되었고 손익대체형은 

영국에서 36년 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두 유형은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으로서 완전히 정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모두 소득통산형과 손익

대체형의 두 유형 중의 하나를 따르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유형의 연결납세제도를 모색하기보다는 소득

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에서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과 조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각국은 소득통산형을 채택하든 손익대체형을 채택하든 자국의 실

정에 맞도록 제도를 조금씩 변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나

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제도를 변형하여 운용할 수 있을 것임.  

□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은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유형이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연결납세의 도입 목적에 비추어 보아 소득통산형과 손익대체형 중 

어느 유형이 더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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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으로는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세제의 선진화 등을 들 수 있음. 

□ 먼저 조세의 공평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됨. 

   ◦ 경제적으로는 단일 기업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된 수개의 법인이 모인 

기업그룹의 전체 조세부담과 이 기업그룹이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될 

때의 조세부담이 동일해야 조세의 공평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소득통산형은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대상이 되는 기업 모두를 

연결납세하는 반면, 손익대체형은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선택에 따라 일부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세의 

공평성이 유지되기 어려움.  

□ 다음으로 조세의 중립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됨. 

   ◦ 기업조직의 형태에 따라 납세의 유․불리가 있다면 기업이 경영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를 선택할 수 없게 되므로 조세의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임. 

   ◦ 손익대체형은 지주비율을 기준으로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기업 중에서 

절세를 많이 할 수 있는 기업간에만 연결납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소득통산형이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판단됨. 



- 8 -

   ◦ 연결납세제도는 집단으로서의 손익과 세액의 계산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자산, 부채의 계산 그 자체에는 직접적인 관심이 없는 것이지만,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기업그룹을 단일한 조직

체계로 간주한다는 면에서 연결재무제표2)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이 필수적이

며, 연결회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는 연결

재무제표의 정착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됨. 

□ 마지막으로 세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소득통산형이든 손익

대체형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됨.

   ◦ OECD 각 회원국은 자국의 세제, 조세행정, 납세자의 협력, 관련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국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다만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교류가 많고 우리나라의 세제와 유사한 

측면이 많은 일본 및 미국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임.

□ 이상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목적과 관련하여 생각

해 본다면 손익대체형보다는 소득통산형이 대체로 우리나라에 더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됨. 

2) 연결재무제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기업집단을 단일한 조직

체계로 간주하여 모회사가 당해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나 경영성적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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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결납세제도의 기본구조 

1. 연결납세대상의 범위

  가. 개요

□ 연결납세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주주의 이익분배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시 고려되는 경영지배력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분청구권까지도 고려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기업간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회사 지분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음.

   ◦ 자회사 지분비율을 가장 높게 요구하는 국가는 일본으로서 100%이며, 

그 다음이 프랑스 95%, 미국 80%, 영국 75%, 독일 50%의 순임.

 

<표 Ⅲ-1>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비율 

지  분  율

일  본 100%

프랑스 95% 이상

미  국 80%(시행 초기 95%) 이상 

영  국 75% 이상  

독  일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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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회사의 지분비율

□ 연결납세는 경영지배력뿐 아니라 법적인 지분청구권까지 고려하여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기업간에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00%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자회사 지분비율을 낮출 경우 세수감소 효과가 크고, 자회사 지분비율을 

이용한 세수회피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높은 수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100%로 하는 경우 소수주주로 인한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해결

하고 세수감소는 최소화되겠지만 연결납세의 실효성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에도 

2000년 기준으로 99개 기업그룹의 241개 기업이, 2001년 기준으로 128개 

기업그룹의 311개 기업이 연결납세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미국과 마찬가지로 80%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이 경우에는 연결납세의 대상이 확대된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수주주3) 

및 채권자4)의 보호 문제가 대두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

3) 연결그룹의 구성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결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다른 구성

법인이 연대납부책임을 이행하게 되면 그 다른 구성법인의 소수주주는 기업가치의 하락

으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되며, 결손금 및 조세혜택의 통산으로 미래에 사용될 여지가 소

멸됨에 따라 그 구성법인의 소수주주는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음. 

4) 채권자도 소수주주와 마찬가지로 연결납세로 인하여 원금 및 이자의 안전한 회수가 위협

받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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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임.

<표 Ⅲ-2> 연결납세대상 지분비율에 따른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 수

50% 이상 80% 이상 95% 이상 100%

2000년

지배+종속 878 484 346 241

지배 302 183 135 99

종속 576 301 211 142

2001년

지배+종속 1067 594 443 311

지배 365 225 175 128

종속 702 369 268 183

자료: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을 사용하여 계산함.

  다. 자회사의 지분비율 계산시 제외대상

□ 제외대상

   ◦ 자회사의 지분비율을 100%로 하되 우리사주조합에의 배정과 주식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대하여 제한적(예: 5% 이내)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5).

   ◦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타법에 의해서 최대 20%를 배정할 수 있고 주식

매수선택권의 경우 타법에 의해 최대 10%까지 부여할 수 있어 합쳐서 

최대 30%까지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을 것임. 

5) 일본의 경우에도 자회사 지분비율을 100%로 하고 있으나, 자기주식, 종업원지주회 보유

주식 및 주식옵션 주식 등은 제한적(5% 이내)으로 예외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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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우리사주조합에의 배정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한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예외의 규모가 너무 커지므로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라. 연결납세의 적용대상회사

□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회사

   ◦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회사는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주식회사 

이외에도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도 모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타법인에 100% 지배를 받는 법인은 연결모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청산 중인 법인은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회사가 될 수 없음.

   ◦ 조합법인의 경우는 모회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도 조합법인 입장

에서는 연결납세의 이점이 별로 없을 것임6). 

□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회사

   ◦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회사는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라야 하고, 주식회사 이외에도 유한회사 

등도 자회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모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100% 미만인 자회사는 연결납세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없음.

6) 조합법인의 경우는 일반법인의 경우와 달리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과세표준이 되고 12%의 법인세율이 부과되며, 또한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과

세표준 및 법인세 세율이 다르므로 연결납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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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모두 연결납세하도록 함.

□ 소유관계

   ◦ 모자관계의 법인만 연결납세의 대상으로 하고, 동일한 주주에 의해 

소유되지만 서로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없는 형제자매법인은 제외함.

   ◦ 연쇄적 소유의 경우는 기업그룹이 성립함.

      - 예: A가 B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A가 공통의 모회사가 되며 B와 C는 A의 자회사가 되어 기업그룹이 

성립함.

   ◦ 합동소유의 경우는 기업그룹이 성립함.

      - 예: A가 B의 100%를 소유하고 B가 C의 70%를 소유하며 A가 C의 

3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A가 공통의 모회사가 되며 B와 C는 A의 

자회사가 되어 기업그룹이 성립함.

   ◦ 상호소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업그룹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예: A가 B, C의 70% 소유하고 B와 C가 서로 30%씩 상호소유하는 

경우 A가 100% 직접 소유한 자회사가 존재하지 않음.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 상호소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세법에서도 상호소유는 기업그룹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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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소유관계의 사례

 (연쇄적 소유) (합동소유)     (상호소유)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

100%

100%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

100%

 70%

모회사

자회사 자회사

70% 70%

30%

30%

30%

 

  마. 연결대상제외법인

□ 지분비율을 충족하더라도 연결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법인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을 것임.

   ◦ 외국법인

   ◦ 비영리법인(조합법인 포함)

   ◦ 청산중인 법인

   ◦ 자산유동화회사 등 paper company

   ◦ 연결납세 승인의 취소․탈퇴 후 5년이 미경과한 법인

  바. 금융회사와의 연결여부

□ 일반회사와 금융회사를 별도로 연결납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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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해 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성은 낮음.

   ◦ 현재 정부의 정책이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의 지배를 방지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금융․보험회사를 분리하지 

않더라도 금융․보험회사와 일반회사가 연결납세를 하게 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7).

2. 연결납세의 적용 및 중지

  가. 개요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결납세의 선택은 

기업그룹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기업그룹을 구성하는 모든 법인의 

동의를 필요로 함.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연결납세의 중지를 허용하지 않음.

   ◦ 연결납세의 적용을 계속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 기업그룹은 각 계열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연결납세를 중단했다가 필요시 다시 시작함으로써 

손익을 자의로 조절하고 조세회피를 할 수 있을 것임.

7) 사업의 내용이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 예를 들어 자동차회사가 자동차할부금융회사를 설

립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나, 사업 내용이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보험회사와 일반회사간의 연결납세를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한다면 이의 허용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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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결납세의 적용

□ 연결납세의 적용

   ◦ 세제가 과세목적 이외에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결납세의 선택은 기업그룹이 임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결납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법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연결납세의 적용 승인

   ◦ 연결납세의 적용은 적용사업연도 개시일 6개월 정도의 전일까지 모회사 

및 100% 자회사의 연명으로 승인신청서를 모회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도록 함.

   ◦ 신청후 모회사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 승인이 나거나 각하처분이 

없으면 그 개시일에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

   ◦ 100% 자회사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결납세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다. 연결납세의 적용 중지

□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결납세를 시작하면 계속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때만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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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납세의 계속적용을 5년 정도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용 원칙이 지켜지는 

것이 좋을 것임. 

□ 연결납세의 중지

   ◦ 연결납세 중지 신청은 신청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언제

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결납세의 중지는 국세청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3. 연결그룹 가입 및 탈퇴

  가. 개요

□ 빈번한 가입과 탈퇴는 연결납세제도의 운영을 복잡하게 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이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결납세 

가입, 탈퇴, 재가입 등에 대한 처리규정을 가지고 있음.

  나. 연결납세 가입에 대한 처리

□ 자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시점은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되는 날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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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게 되는 날은 반드시 회계연도의 시작일이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간시점의 어느 날이라도 괜찮음.

   ◦ 연결납세 적용을 받기 위한 자회사의 별도의 승인신청은 필요 없도록 

하고 대신 가입일 이후 즉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시점이 사업연도 중간인 경우 가입시점 

이전에는 개별법인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가입시점 이후에는 연결

납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함.

  다. 연결납세 탈퇴에 대한 처리

□ 자회사가 연결의 범위에서 탈퇴하는 것은 모회사의 지분 매각으로 언제

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탈퇴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자회사가 연결의 범위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은 실익이 없을 것임.

   ◦ 연결탈퇴시에 결손금의 타법인 소득과의 공제ㆍ법인세액의 대납 등 

연결로 인한 내부 손익을 정산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이내에 연결법인에 

재가입을 금함으로써 연결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을 필요가 있음. 

□ 연결탈퇴시 타법인과 연결에 따른 손익 상계, 이연되었던 손익의 인식 등 

정산절차를 밟도록 함.

□ 특정 자회사의 연결탈퇴에 대한 처리

   ◦ 이월결손금, 미사용 이월세액공제 등을 탈퇴하는 자회사에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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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자의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존재함에 따라 과세소득을 감액한 후 

그룹에서 탈퇴하는 경우 결손금을 분할이전하지 않는다면 결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가능할 것임.

  라. 재가입의 불허

□ 빈번한 가입과 탈퇴는 제도 운영을 복잡하게 하므로 일정기간(프랑스ㆍ

일본 : 5년) 동안 재가입을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는 소득이 발생하는 자회사를 연결그룹으로부터 탈퇴시켜 연결그룹의 

소득을 축소하고 그 후 연결그룹의 손실이 예상되면 매각하였던 자회사 

주식을 다시 매입하여 연결그룹에 가입시킴으로써 연결그룹의 손실을 

축소하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4. 사업연도

  가. 개요

□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회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소득측정기간이 동일하다면 편리

할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만일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일치시키도록 강제할 것인지를 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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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납세 적용개시시점에서 모회사와의 결산기 차이로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납세방법을 정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를 지니는 자회사는 연결납세 

적용직전의 자회사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간주사업연도로 보아 개별납세하도록 함. 

 

  나. 사업연도의 통일

□ 사업연도를 통일하는 방안

   ◦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측정기간을 통일하도록 하는 

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방안일 것임.

   ◦ 사업연도를 통일하지 않는 안을 채택하게 되면 자회사는 매년 결산을 

두 번씩 해야 하므로 매우 번거로울 것임.

  다. 연결납세 적용시 사업연도

□ 연결납세 적용개시시점에서 모회사와의 결산기 차이로 발생하는 기간에 

대한 납세방법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를 지니는 자회사는 

연결납세 적용 직전의 자회사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간주사업연도로 보아 개별납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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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의 변경

   ◦ 모회사의 사업연도로 통일된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개별사업연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후에 연결납세를 중지하고 

개별납세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적용하도록 함.

   ◦ 그러나 당해 구성법인이 다른 연결납세집단의 구성법인이 되거나 사업

연도의 변경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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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1. 연결조정항목의 범위

  가. 개요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기본은 개별과세의 원리에 따라 산출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연결조정을 가한 후 연결

소득금액을 산출함.

   ◦ 따라서 연결과세소득은 연결조정항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기본적인 조정사항

□ 연결납세는 기본적으로 연결그룹을 과세단위로 하므로 연결그룹내 각 

구성법인의 소득 및 결손을 통산해야 함.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연결납세 전에 발생한 결손금(내재손실 포함)에 

대한 공제를 제한(당해 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함.

□ 내재손실을 연결시점에 평가하지 않고 연결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을 구성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함.

   ◦ 이 방안은 계산방법이 간단하고 시가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줌.

□ 내부거래 손익을 연결그룹 외부와의 거래시점까지 이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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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고자산 및 일정금액 이하의 자산은 이연대상에서 제외함.

□ 연결집단내 구성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다. 추가적인 조정사항

□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할 경우 대상이 되는 항목의 예시

   ◦ 간주임대료 적용대상법인 여부의 판정(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 연결그룹 구성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받은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되는 출자관련 이자

   ◦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한도

   ◦ 기부금의 손금한도

   ◦ 접대비의 손금한도

   ◦ 기준초과차입금이자(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차입금과다법인의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 국내광고선전비의 손금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 공동경비의 한도(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의 손금

한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세액공제의 한도

   ◦ 최저한세



- 24 -

□ 연결납세의 취지를 살린다면 연결조정항목을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따른 납세 이행 및 조세징수비용이 확대될 것임.

   ◦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우선 도입하고 시행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연결조정항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연결기준으로 재계산할 항목 중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항목

으로는 기부금의 손금한도와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들 수 있음.

   ◦ 이 경우 기부금과 접대비는 개별기업 단위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연결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 그러나 기부금과 접대비를 연결기준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연결납세의 

목적에 부합하지만, 제도만 복잡해질 뿐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도도입 초기 단계에서는 개별기업 과세소득 단계에서 조정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임.

  라.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의 개념도

□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의 계산순서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 Ⅳ

-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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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연결소득금액 및 연결과세표준 계산의 개념도

제 1 단계 : 개별신고할 경우의 개별소득금액(또는 결손)의 합계액

          ↓

제 2 단계 : 연결조정

 ① 결손금 공제

 ② 내재손실의 통산제한

 ③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④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정

 ⑤ 투자수정

 ⑥ 추가적인 조정사항(기부금 손금한도, 접대비 손  

     금한도 등) 

      ↓

연결소득금액(또는 결손)

↓

제 3 단계 :  공 제 
 이월결손금

 소득공제 등  

↓

연결과세표준

2. 결손금 공제

  가. 개요

□ 연결그룹 내에서 한 법인의 결손금을 타법인의 소득금액과 상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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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것과 분할하여 운영하는 것에 세부담의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연결납세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임.

□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내에서 한 법인의 결손금을 타법인의 소득금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므로 결손법인을 이용한 여러 유형의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있음.

   ◦ 결손법인이 모회사인지 자회사인지, 그리고 결손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임.  

  나. 연결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 이월공제시한

   ◦ 현행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준용하여 이월공제시한을 5년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결손금 통산

   ◦ 연결납세신고연도에 각 구성법인별로 산출된 개별과세소득과 개별결손을 

연결그룹 차원에서 통산함으로써 각 구성법인의 결손금은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하고 상계후의 소득을 연결소득으로서 과세함.

   ◦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제시한내 무제한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예외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두는 방안(예: 계속적으로 결손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기업의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입법과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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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결납세 적용․가입 전에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

□ 연결납세 적용․가입 전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연결납세신고시 

연결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자회사를 취득하는 등 남용의 가능성이 커질 것임.

   ◦ 따라서 자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연결후 자회사가 기여한 연결과세소득

에서만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8).

  라. 연결납세 적용 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

□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모회사가 기여한 연결과세소득에서만 공제

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역취득 및 지분변동에 대한 규제의 복잡성을 피하고 세수감소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모회사의 결손도 자회사와 마찬가지로 연결후 

모회사가 기여한 연결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함.

□ 현재 미국과 같이 연결그룹 구성법인을 취득하기 전에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신고시 제한없이 연결과세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복잡한 규정을 

필요로 하므로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음.

   ◦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차별적인 대우는 여러 가지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야기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 역취득 및 지분변동에 대한 복잡한 

8) 미국의 경우에도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되기 전에 개별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납세신

고를 하는 연도에 있어서 연결소득 중 당해 기업의 과세소득이 기여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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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필요함.

  마. 연결납세 탈퇴시 이월결손금의 처리

□ 연결그룹회사가 그룹을 탈퇴하는 경우 그룹에 남아 있는 연결이월결손금 

중에서 탈퇴하는 회사에 귀속되는 결손금은 탈퇴후 승계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적자의 연결그룹 구성법인이 존재함에 따라 과세소득을 감액한 후 그룹

에서 탈퇴하는 경우 결손금을 분할이전하지 않는다면 결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기능하게 됨.

   ◦ 배분후 개별납세 사업연도에 사용시 잔존 공제시한내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3. 내재손실

  가. 개요

□ 내재손실(built-in-loss)은 자회사의 개별납세신고시 이미 경제적으로 

발생한 손실이지만 손실로 인식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즉, 내재손실은 연결그룹이 구성법인이 아닌 타법인을 취득할 때 그 

회사에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던 손실을 의미함. 

□ 연결그룹이 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한 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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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여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이를 

통한 조세회피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연결법인으로 가입시 법인이 자회사의 내재손실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재손실의 공제를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9).

  나. 내재손실의 처리

□ 내재손실을 연결시점에 평가하지 않고 연결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을 구성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내재손실의 공제를 손실이 발생한 법인에 한정하는 이유는 연결그룹이 

이미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손실로 인식하지 아니한 법인을 취득하여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하도록 하는 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임. 

   ◦ 공통의 모회사의 내재손실은 자회사의 내재손실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이 방안은 계산방법이 간단하고 시가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줌.

   ◦ 만일 처분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미국의 경우와 같이 내재손실을 연결시점에 평가하고 연결후 5년 이내에 

9) 미국의 경우는 연결전에 발생한 내재손은 연결후의 다른 회사의 소득과 상계할 수 없는 

SRLY(Separate Return Limited Year) 원칙을 적용하며, 일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결

그룹에 가입시에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여 손실을 연결시점에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다

만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시가평가의 의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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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실현된 내재손실을 구성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연결시점에 자산을 모두 시가 평가하는 것은 법인에게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좋은 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본의 경우 연결납세제도 적용 전에 연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등을 

시가평가하여 자산의 내재손실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안 또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움.

  다. 내재손실의 대상

□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자산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임.

   ①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② 유가증권(매매목적 유가증권 제외)

   ③ 금전채권

4.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가. 개요

□ 내부거래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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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거래의 유형으로는 자산양도(재고자산, 고정자산, 유가증권 등 

매각, 교환, 무상양도 포함), 용역제공, 임대․대여, 배당, 내부채권의 

외부매각, 부당행위 등을 들 수 있음.

□ 연결신고는 연결그룹의 관계를 단일실체개념(single entity concept)으로 

파악한다는 기초이념에 서 있음. 

   ◦ 그러나 연결과세 소득․세액의 모든 내용을 법인의 법적 합병과 동일

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항목에 대해서는 각 그룹멤버를 

개별법인으로 취급하는 개별실체개념(separate entity concept)으로도 

파악하는 국가들이 있음.

□ 미국의 경우와 같이 연결그룹의 관계를 단일실체개념으로 파악한다면 

원칙적으로 연결법인 내의 모든 거래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이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다른 국가의 경우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연결신고시 단일

실체개념만으로 파악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 프랑스나 일본의 경우 재고자산은 법인의 통상적인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거래 횟수가 빈번하여 실무상 번거로운 점이 많고 재매각

까지 시간이 짧아 손익을 과세이연하는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세이연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는 1,000만엔 이하 고정자산은 과세이연에서 제외하여 간소

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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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부거래 손익의 처리

□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 연결그룹 전체를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본다면 내부거래에 의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의 이익은 

연결그룹 이외의 법인에게 자산이 매각되는 등 실현된 시점에서 발생

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내부거래 손익은 원칙적으로 자산이 매각되는 등 실현된 시점까지 

과세이연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내부거래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지분비율의 감소 등으로 연결

그룹에서 제외되는 경우 내부거래손익이 외부매각 등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연결그룹에서 제외되는 시점에 이연되었던 손익을 

인식하여야 함.

□ 내부거래 손익의 제거방법

   ◦ 양도자측 장부가액 인계방식(양수자 손익귀속방식)10)에 의하면 내부

거래이익이 실현되기 전에 연결그룹이 해체되는 경우 내부거래이익은 

과세될 기회가 상실됨.

   ◦ 따라서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양도자 손익귀속방식)11)을 채택함으로써 

양수법인의 자산가액이 내부거래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양수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시킴.

10) 내부거래시 양도가액을 양도자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내부거래이익이 양수자에

게 귀속됨. 

11) 양도가액을 거래 당사자간의 실제 거래가액(또는 시가)으로 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이익

이 양도자에게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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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부거래 손익이연의 대상범위

□ 내부거래를 모두 이연대상으로 하는 방안보다는 재고자산 및 일정금액

(예: 1억원) 이하의 고정자산은 과세이연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내부거래의 손익이 다 파악되고 

있으므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모든 내부거래를 과세이연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무상 크게 어렵지는 않음.

   ◦ 그러나 재고자산 및 일정금액(예: 1억원) 이하의 고정자산은 거래수량이 

많고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므로 과세이연 대상을 축소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내부거래 손익이연 대상자산은 다음과 같음.

   ① 고정자산(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② 유가증권(매매목적 유가증권 제외)

   ③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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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내부거래 손익이연 대상자산

자    산  판정방법

 고정자산

토지  필지단위

건물  동단위(구분소유의 경우 소유  건물부분)

기계, 장치  대단위

기타  통상거래단위 

 유가증권  품목별

 금전채권  채무자별

  라. 내부거래 손익의 인식시기

□ 양수법인이 양도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내부손익 전액을 실현손익으로 

계상함.

□ 내부거래 당사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이 연결그룹에서 탈퇴하거나 연결

납세 적용이 중지되는 경우: 전액을 실현손익으로 계상함.

□ 양수법인이 양도자산을 상각, 대손, 평가하는 경우: 감가상각 등의 부분에 

해당하는 내부손익을 실현손익으로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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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조정

  가. 개요

□ 현행 배당소득세제

   ◦ 법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자회사 

지분율 등에 따라 배당소득의 일정비율(30∼100%)을 익금불산입하도

록 함. 

   ◦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차감함. 

<표 Ⅳ-3> 우리나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구     분 자회사 출자비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지주회사

100% 100%

40%(비상장: 80%) 초과 90%

40%(비상장: 80%) 이하 60%

일반법인
30%(비상장: 50%) 초과 50%

30%(비상장: 50%) 이하 30%

  나.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

□ 연결그룹내 자회사 배당은 전액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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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투자수정

  가. 개요

□ 단일실체개념(single entity concept)에 입각한 미국식 소득통산형에서 

투자수정(investment adjustment)은 자회사 주식에 대한 기초가액이 

손익 및 배당 등을 반영하도록 기초가액을 수정하는 제도임.

   ◦ 자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회사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과세되고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자회사 주식의 

매각시점에서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식양도차익이 다시 과세됨에 

따라 이중과세됨.

   ◦ 자회사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에 대한 손실계상 시점에서 

손금공제의 대상이 되고 자회사 주식의 기초가액을 감소시키지 않으면 

자회사 주식의 매각시점에서 주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식양도손실이 

발생하여 적자금액이 이중공제됨.

□ 미국 세법상 주식의 기초가액은 그 산정방법이나 적용용도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우리나라 세법상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투자수정제도는 연결납세규정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나, 연결

납세의 목적에는 부합함

  나. 투자수정의 요인 

□ 장부가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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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자회사 주주인 연결그룹내 법인이 연결자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

   ◦ 연결자회사 주주인 연결그룹내 법인이 연결자회사 주식을 재평가한 

경우

   ◦ 연결자회사 주주인 연결그룹내 법인과 연결자회사간에 완전지배관계가 

없어진 경우

 □ 장부가액 수정의 요인

   ◦ 장부가액에 가산: 자회사의 소득

   ◦ 장부가액에 차감: 자회사의 결손, 자회사의 배당

  다. 장부가액 수정시점 

 

 □ 미국의 경우와 같이 매 연결사업연도별로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방안 

보다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자회사 주식의 평가액은 매기에 바뀌므로 매 연결사업 연도별로 행하는 

안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할 것이므로 사유가 

발생할 때만 행하는 안이 좋을 것임.

  라. 초과손실계정의 도입 

 

□ 투자수정제도를 도입한다면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을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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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회사 결손 중 모회사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회사 주식의 장

부가액에서 차감됨에 따라 당해 장부가액이 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초과손실계정(excess loss accounts)이라고 함. 

   ◦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

한 초과손실계정을 처분이익으로 인식하여야 함.

   ◦ 만일 초과손실계정이 없다면 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이 0 이하로 하락하는 

손실은 이중으로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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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결법인세 세율 

1. 연결납세적용시 세율

□ 현행 법인세 세율의 적용

   ◦ 현행 2단계 세율구조(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하에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율은 연결그룹 전체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연결가산세

  가. 개요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 제도의 도입초기에 세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결가산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연결납세제도의 시행초기에는 2%p 수준의 가산세를 부과

하다가 1964년부터 폐지하였음. 

   ◦ 일본의 경우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서 2%p의 가산세를 3년간 한시적

으로 부과하도록 한 바 있음.

  나. 연결가산세의 도입여부

□ 연결가산세의 도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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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조세부담을 적극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경영형태에 따른 조세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납세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소득금액을 통산한다 하더라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이월결손금을 타법인의 소득금액과 상계할 수 있으

므로 유리한 효과가 더 많음.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세수감소 및 새로운 

조세회피 유형의 발생을 우려한다면 이 제도의 정착시까지 2∼3년 

동안 가산세(surtax)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임.

□ 만일 연결부가세를 부과한다면 세수감소를 완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표 Ⅴ-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분비율을 100%로 하는 경우 2.8%p 

내지 6.9%p의 연결부가세의 부과가 필요함.

   ◦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초기에 연결가산세를 2%p 정도 부과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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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연결부가세율

지주비율
기업그룹으로부
터의 개별납세시
법인세수(A)

연결납세로
인한

세수감소(B)

연결부가세
1%당

세수증가(C)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연결부가세율(D)

100%
2000 26,179 5,169 750 6.9

2001 29,384 2,698 953 2.8

95%

이상

2000 46,420 6,263 1,434 4.4

2001 52,228 3,302 1,747 1.9

80% 

이상

2000 55,085 9,465 1,629 5.8

2001 60,130 3,702 2,015 1.8

50% 

이상

2000 84,982 12,075 2,604 4.6

2001 65,075 5,497 2,128 2.6

평균
2000 5.4

2001 2.3

주: C = (A - B)/28, D = B/C

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가. 개요

□ 현행 제도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시 발생

하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10%)를 추가로 과세함.

   ◦ 지가급등지역의 토지 등의 양도소득 

   ◦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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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용방법

□ 과세방법

   ◦ 연결그룹별 전체로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개별법인별로 과세함.

□ 연결그룹내의 구성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연결그룹내의 구성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하지 않고 즉시 

과세함.

4. 연결법인세의 배분

  가. 개요

□ 미국의 경우 연결세액의 구성법인간 배분방법을 다음의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으며, 각 연결그룹이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구성법인간 조세특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12)

      - 개별소득비례배분법

      - 개별세액비례배분법

      - 증가세액추가배분법

      - 기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

12) 조세특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란 연결세액을 안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되, 개

별신고기준에서 볼 때 결손금이 있거나 과세소득 또는 세액의 부족으로 차기로 이월될 세

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있는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의 배분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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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법인간 조세특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방법13)

      - 사후정산법(wait-and-see method)

      - 비율법(percentage method)

      - 기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방법

  나. 배분방법

□ 연결세액의 배분방법

   ◦ 우리나라 세법에는 미국의 배분방법과 같이 복잡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임.

   ◦ 구성법인간 조세특성(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세제를 간편화하는 데 좋을 것임. 

   ◦ 개별소득비례배분법 또는 개별세액비례배분법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임.

  다. 배분액에 맞지 않게 배분한 경우의 취급

□ 납부시 처리 방법

   ◦ 연결법인이 개별법인세액 이상으로 납부한 경우 이를 대납법인세비용으로 

하여 자산화함.

   ◦ 연결법인이 개별법인세액 이하로 납부한 경우 이를 대납법인세이익으로 

부채화함.

13) 조세특성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란 결손금 또는 이월되는 조세혜택을 가진 법인에게 

다른 법인이 세액감소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전제하의 배분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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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이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정산하도록 함.

   ◦ 일정 기한내에 정산하지 않는 경우 대납법인세 비용을 익금에 산입시켜 

과세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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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등

1. 중소기업의 판정

  가. 개요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기업에 비하여 법인세법상 지원을 해 주고 

있어 연결납세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기준 방법에 따라 세제지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 현행 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들을 동시에 만족해야 함(① + ② + ③).

  ① 업종기준 : 제조업․광업․건설업․도매업․소매업 등 일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함.

  ② 규모기준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

소기업기준 이내((예)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여야 하며, 상시사용하는 중업원수 1천명, 자기자본 1천억원, 

또는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

협회등록 법인은 제외함. 

  ③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아니

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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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결납세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 연결납세는 원칙적으로 연결그룹의 관계를 단일실체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판정은 연결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

당할 것임. 

   ◦ 연결그룹 전체로 판정하는 경우 기업에 불리한 경우도 발생함.

      - 분할(물적분할)의 경우 다양한 조세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결납세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어 분할과 비교한다면 

세제상 매우 불리할 수도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결납세의 경우 대부분 특정 업종에 한정하는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가. 개요

□ 비과세 중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음.

   ◦ 소득공제는 paper company로부터 받는 배당소득만 있어 해당사항이 

없음.

□ 주요 비과세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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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및 배당소득 등

  나. 공제방법

□ 개별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타 구성법인의 개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함.

□ 연결그룹 전체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 이 방안은 결손금 통산과 마찬가지로 연결납세제도의 기본취지에 

충실하나, 제도만 복잡하게 될 뿐 실익이 많지 않다고 판단됨.

3. 세액감면

  가. 개요

□ 세액감면 계산 산식

   ◦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 (감면소득 / 과세표준) × 감면율

   ◦ 감면소득은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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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면방법

□ 개별법인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타 구성법인에서 세액감면 공제를 할 수 없도록 함.

□ 연결기준의 산출세액 및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연결납세의 간소화를 위해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4.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가. 개요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예: 투자금액의 7%)을 공제함.

□ 이월공제

   ◦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나. 공제 방법

□ 세액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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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법인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 다른 연결구성법인에서 세액공제는 가능하지 않음.

     - 개별귀속법인세를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

□ 이월공제 방법

   ◦ 개별법인기준으로 공제함.

     - 5년 이내에 발생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함.

     -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함. 

5. 최저한세

  가. 개요

□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의 세율은 15%이며, 중소기업의 경우 10%임. 

  나. 최저한세액 계산 기준

□ 결손금을 반영하여 개별기업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결손금을 반영하지 않고 개별기업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방안은 개별납세에 의한 각 개별기업의 세액이 최저

한세 미만인 경우에는 연결납세의 효과가 없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 결손금을 반영하여 연결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시행초기에는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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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신고․납부   

1. 연결납세의 신고

□ 연결납세의 신고

   ◦ 연결납세의 신고는 연결모법인이 담당하도록 함.

   ◦ 자회사도 연결법인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현행과 같이 세무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2.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가. 개요

□ 연결세액의 납부는 미국의 경우 법정기준에 따라 연결세액을 개별회사에 

배분하여 개별회사가 배분세액에 관한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연결그룹의 모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세액납부는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미납시 납세의무는 연대의무를 부담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음. 

  나. 납세의무

□ 연결세액의 납세의무

   ◦ 개별 구성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별 구성법인은 연결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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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납세의 중간신고

  가. 중간신고

□ 원칙적으로 개별납세의 중간신고를 준용함.

   ◦ 직접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가결산 방법 중에서 선택

함.

  나. 실적기준에 의한 계산 방법

□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경우

   ◦ 개별납세 당시의 연결구성법인의 실적을 합산함.

□ 연결납세 가입의 경우

   ◦ 전기연결사업연도의 실적 및 가입한 법인의 실적을 합산함.

□ 연결납세 탈퇴의 경우

   ◦ 모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을 경과한 날 이전까지 탈퇴가 있을 

때에는 탈퇴 자회사에 귀속하는 세액상당액을 감액(탈퇴 법인이 결손인 

경우 가산)하여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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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연결납세 도입에 따른 효과

1. 긍정적 효과

□ 세제의 중립성 및 형평성 유지

   ㅇ 현행 조세법하에서는 동일한 그룹 내에서도 기업간 손익통산이 불가능하

므로 분사화 이전에 비하여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주회사의 활성화가 어려움. 

   ◦ 단일기업으로 경영하는 경우와 여러 기업군으로 경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액의 차이가 없다면, 기업입장에서는 경영활동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해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

구조의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임. 

□ 연결회계제도의 정착

   ㅇ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간섭이 필요함.

   ㅇ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업집단은 집단 내 기업간 손익상계라는 

이점으로 인하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강화하게 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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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의 선진화

   ㅇ OECD에 가입한 이후 회원국 수준에 맞는 조세제도의 개선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경

쟁기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또한 외국의 기업들이 우라나라에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해야 함.

2. 부정적 효과

□ 대기업 및 기업집단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 소지

   ㅇ 연결납세제도는 그 성격상 대기업을 우대하는 세제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ㅇ 연결납세제도 자체가 지주회사제도와 많은 관련을 갖고 있는 제도

이므로 이 제도의 이용이 대기업에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 

소지가 있음. 

□ 세무계산의 복잡화 및 조세행정비용의 증가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간 결손금 통산,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등에 관하여 매우 복잡한 계산 및 조정을 필요로 하게 됨.

   ㅇ 또한 세무처리가 복잡하게 됨에 따라 연결납세대상기업의 신고작업이 복

잡해지고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게 됨.

   ㅇ 연결납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세제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유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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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함. 이러한 연결납세제도의 복잡성은 

조세행정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게 될 것임.

□ 세수의 감소

   ㅇ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동일한 그룹내의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내부

거래이익의 제거와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그룹내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을 

전액 익금불산입하기 때문에 법인세 세수가 감소하게 됨.

   ㅇ 특히, 2005년부터 법인세율이 2%p 인하(15%, 27% → 13%, 25%)됨에 

따라 막대한 세수감소가 발생하는 상황하에서 추가적인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법인세수의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근로

소득 등 여타 세목의 세부담 경감 요구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구조조정의 지연

   ◦ 우리나라는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촉진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ㅇ 그러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연결그룹 구성법인간 손익통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오히려 부실자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부실기업의 퇴출 등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3. 검토 가능한 대안

□ 재정여건 및 주변제도 등을 감안하여 당장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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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자회사 지분율이 80%(비상장․비등록 법인 기준) 이상인 경우 지주회사가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90% 익금불산입하고 있으며, 지분율이 

100%인 경우에는 전액 익금불산입하고 있어 연결납세제도 도입시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같음.

□ 지주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회사로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지분율에 따라 수취배당금의 50%까지만 익금불산입되고 있어 이중과세의 

완전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표 Ⅳ-5> 우리나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

구     분 자회사 출자비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지주회사

100% 100%

40%(비상장: 80%) 초과 90%

40%(비상장: 80%) 이하 60%

일반법인
30%(비상장: 50%) 초과 50%

30%(비상장: 50%) 이하 30%

□ 따라서,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과세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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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요약 및 결론

□ 연결납세제도는 법률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 각 법인을 납세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그룹 전체를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임.

   ◦ 이러한 연결납세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함으로써 조직형태에 관계

없이 담세력에 근거한 과세가 가능해져 조세의 중립성 및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의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

할 수 있을 것임. 

□ 1999년 4월 우리나라에 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이 제도의 활성

화를 위해서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

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연결납세제도의 설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법제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 우리나라에 도입할 연결납세제도의 유형

   ◦ 소득통산형 연결납세제도가 연결납세의 목적에 이론적으로 부합하고, 

조세의 공평성 유지, 조세의 중립성 유지, 그리고 연결회계제도의 

정착이라는 각 측면에서 손익대체형 연결납세제도보다 더 적합한 

제도라고 판단되어 소득통산형의 도입을 제안함.



- 57 -

□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의 범위

   ◦ 자회사 지분비율을 100%로 시작하되 우리사주조합에의 배정과 주식매수선택

권의 부여에 대하여 제한적(예: 5% 이내)으로 예외를 인정함.

   ◦ 연결납세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는 모두 연결납세하도록 함.

□ 연결납세의 적용 및 중지

   ◦ 세제가 과세목적 이외에 기업 활동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결납세의 선택은 기업그룹이 임의로 선택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법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연결납세의 중지는 국세청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허용하지 않도록 함.

□ 연결그룹 가입 및 탈퇴 

   ◦ 자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시점은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

하게 되는 날로 함.

   ◦ 자회사가 연결그룹에 가입하는 시점이 사업연도 중간인 경우 가입시점 

이전에는 개별법인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가입시점 이후에는 연결

납세로 신고납부하도록 함.

   ◦ 연결탈퇴시 이월결손금, 미사용 이월세액공제 등을 탈퇴하는 자회사에게 

배분하여야 할 것임.

   ◦ 빈번한 가입과 탈퇴는 제도 운영을 복잡하게 하므로 일정기간(프랑스

ㆍ일본 : 5년) 동안 재가입을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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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연도

   ◦ 연결납세제도는 연결그룹 구성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그룹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측정기간을 통일하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임.

   ◦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를 지니는 자회사는 연결납세 적용 직전의 

자회사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간주사업연도로 보아 개별납세하도록 함. 

   ◦ 모회사의 사업연도로 통일된 각 구성법인의 사업연도는 당해 법인의 

개별사업연도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그 후에 연결납세를 중지하고 

개별납세로 전환하더라도 계속 적용하도록 함.

□ 연결조정항목의 범위

   ◦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기본은 개별과세의 원리에 따라 산출

된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연결조정을 가한 후 

연결소득금액을 산출함.

   ◦ 기본적인 조정사항으로는 결손금 공제, 내재손실,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수취배당금 익금 불산입 등이 있음.

   ◦ 추가적인 조정항목으로는 기부금의 손금한도, 접대비의 손금한도 등이 있

으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중요한 부분만 우선 도입하고 시행과정

에서 단계적으로 연결조정항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결손금 공제

   ◦ 현행 법인세법의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준용하여 이월공제시한을 5년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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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결납세신고연도에 각 구성법인별로 산출된 개별과세소득과 개별결손을 

연결그룹 차원에서 통산함으로써 각 구성법인의 결손금은 다른 구성법인의 

소득과 상계하고 상계후의 소득을 연결소득으로서 과세함.

   ◦ 자회사가 연결납세 적용․가입 전에 당해 자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연결후 자회사가 기여한 연결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함.

   ◦ 연결대상이 되기 전 모회사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모회사가 기여한 

연결과세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함.

□ 내재손실

   ◦ 내재손실을 연결시점에 평가하지 않고 연결후 5년 이내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을 구성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하도록 함.

   ◦ 이 방안은 계산방법이 간단하고 시가 평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줌.

□ 내부거래 손익의 이연

   ◦ 내부거래손익은 원칙적으로 자산이 매각되는 등 실현된 시점까지 과세

이연을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양도자측 손익이연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양수법인의 자산가액이 내부거래

이익을 포함한 가액으로 회계처리됨에 따라 양수법인이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시킴.

   ◦ 내부거래 손익이연 대상자산은 고정자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으로 

하되, 장부가액 1억원 이하의 자산은 제외함.

□ 투자수정

   ◦ 투자수정제도는 자회사의 손익을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감하는 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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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규정을 복잡하게 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연결납세의 

목적에는 부합함.

   ◦ 자회사 주식의 평가액은 매기에 바뀌므로 매 연결사업 연도별로 수정

하는 방안은 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실무적으로 너무 복잡할 것이

므로 사유가 발생할 때만 수정하도록 함.

   ◦ 자회사 손실의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과손실계정을 도입함.

□ 연결납세적용시 세율

   ◦ 현행 2단계 세율구조(1억원 이하 : 15%, 1억원 초과 : 27%)하에서 연결

납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세율은 연결그룹 전체로 적용함.

□ 연결가산세

   ◦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초기에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세수감소 및 새로운 

조세회피 유형의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 정착시까지 2∼3년 

동안 2%p 정도의 가산세(surtax)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임.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연결그룹별 전체로 양도차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개별법인별로 과세함.

□ 연결법인세의 배분

   ◦ 구성법인간 조세특성(결손금 또는 조세혜택)을 고려하지 않는 방안이 

세제를 간편화하는 데 좋을 것임.

   ◦ 개별소득비례배분법 또는 개별세액비례배분법 정도의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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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연결납세는 원칙적으로 연결그룹의 관계를 단일실체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중소기업의 판정은 연결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시행초기에는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채택하지 않음.

   ◦ 비과세 및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 등은 개별법인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 최저한세는 결손금을 반영하여 개별기업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함.

□ 연결납세의 신고․납부

   ◦ 연결납세의 신고는 연결모법인이 담당하도록 하고 자회사도 연결법인에서 

이탈하는 것을 대비하여 현행과 같이 세무사항을 신고하도록 함.

   ◦ 개별 구성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개별 구성법인은 연결법인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움.

   ◦ 사업연도 중에 연결탈퇴한 자회사도 연대납세의무를 짐.

□ 연결납세 도입에 따른 효과

   ◦ 긍정적 효과 :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조세의 중립

성을 제고하고 기업구조의 선택에 있어 융통성과 탄력성을 부여함.

   ◦ 부정적 효과 : 손익의 통산으로 인한 세수감소,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 비용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재정여건 및 주변제도 등을 감안하여 당장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기업집단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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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중과세 조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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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파트너쉽(Partnership)의 정의

□ 파트너쉽의 법적 성격, 운영형태, 과세제도 등은 나라마다 상이

  ○ 조합(공동사업장)과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인적회사가 파트너쉽에 해당

□ 민법에서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라

고 정의

  ○ 일본에서는 조합을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단체”라고 정의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조합이라는 용어를 사용

  ○ 미국의 Uniform Partnership Act 제6조에서는 파트너쉽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

소유자로서 수행되는 복수인의 단체"로 정의

     - 반면 미국 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서는 파트너쉽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음

     - IRC 제761조에서는 파트너쉽을 “법인(corporation)․신탁(trust)․유산재단(estate)이 아닌 

신디케이트(syndicate)․그룹(group)․풀(pool)․조인트벤처(joint venture)․기타 법인 이

외의 조직”으로 정의14)

2. 파트너쉽(Partnership)의 특성

□ 파트너쉽은 규모가 작고 구성원간의 유대가 강한 가족기업 또는 전문업종에 적합

  ○ 파트너쉽은 설립이 자유롭고 손익배분비율 등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함

14) IRC 제761조에서 파트너쉽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the term partnership 

includes a syndicate, group, pool, joint venture or uncorporated organization 

through or by means of which any business, financial operation, or venture is 

carried on, and which is not, ......, a corporation or trust or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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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쉽은 창립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비공식적인 면을 선호

하는 가족기업이나 상호 긴밀한 관계의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기업형태

  ○ 파트너쉽은 공동 소유하에서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업운영에 있어서 가족의 지

배와 관련성을 유지하거나 과세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

  ○ 파트너쉽의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의 영역은 소매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업으로부터 대규모의 자본중심적인 기업까지 다양

3. 파트너쉽(Partnership)과 법인의 구분요소

□ 미국 세법은 ① 공동출자자의 존재 유무, ② 수익획득 목적의 사업활동 유무 및 이익분배의 

유무, ③ 존재의 영속성, ④ 경영권의 집중화, ⑤ 유한책임, ⑥ 지분양도의 자유성 등 6개 

항목에 의하여 구분

  ○ 파트너쉽과 법인은 처음 2개 항목은 공동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4개 항목에 의

하여 구분하는데, 

  ○ 이들 4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법인으로 판별

□ 경제활동의 형태는 개인으로부터 법인까지 다양한데, 파트너쉽은 개인과 법인 사이에 비

법인화된 형태로 존재하며 다음의 3가지 요소를 지님

  ○ 첫째, 사업을 수행하고

  ○ 둘째,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 셋째, 공동소유해야 함

4. 파트너쉽(Partnership) 과세제도

□ 파트너쉽 과세제도란 기업(파트너쉽)의 소득을 모두 그 소유주(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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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

  ○ 파트너쉽의 소득을 개별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과세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완전 해결

  ○ 파트너쉽의 손실을 각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파트너의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므

로 파트너의 세부담 감소

  일반법인 과세    파트너쉽 과세  

일반법인

(소득200)

주주
(배당100)

과세(법인세) 과세(소득세)
*이중과세부분조정

과세하지 않음

주주
(배당100)

파트너쉽

(소득200)

파트너
(분배100)

파트너
(분배100)

+

+

다른 소득

다른 소득

과세(소득세)
*이중과세완전조정

결손 발생시
다른 소득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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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필요성

□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전조정

  ○ 파트너쉽의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고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할 경

우 동일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함

  ○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파트너쉽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벤처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 지원

  ○ 창업초기 손실발생 위험이 큰 벤처기업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자신의 다른 소득에 

공제받지 못해 투자위험을 분산하는데 제약이 있음

    -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할 경우 파트너쉽에 대한 투자손실을 다른 소득에서 상계하

여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어 벤처기업등 사업위험이 큰 사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인이 있음

  ○ 한편, 지식기반산업은 사원의 인적 신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는 

인적회사가 적합한데 이러한 회사에 대해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세를 과세하는 대신 별도

의 세제를 마련하여 지원함

□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형태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 

  ○ 현행 세제에서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실질에 있어 개인과 법인의 중간단계인 단체(예 : 상법상 인적회사)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법인세가 부과

  ○ 이러한 중간형태의 기업에 대해 별도의 세제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주체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외국 투자자에게 익숙한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세제를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개편

   ○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없어 발생하는 조세문제(국가간 이중과세 조정

방법등)를 해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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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파트너쉽 과세이론

□ 미국 상법에서는 파트너쉽을 개인의 집합체로 보는 도관이론과 독립된 실체로 보는 실체

이론이  혼재함

  ○ 도관이론과 실체이론 사이의 이러한 긴장은 단일파트너쉽안(Uniform Partnership Act: 

UPA)에 의해서도 해결되지 않았음

  ○ 단일파트너쉽안의 최초 초안자는 실체이론의 강력한 옹호자여서 실체이론의 개념을 도

입하고자 단일주법위원회(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의 허락을 확보하

고 있었음

  ○ 그러나 그 계획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가 서거함에 따라 그의 자리를 차지한 새로운 초

안자가 실체이론의 원칙을 인정하기 위하여 몇가지 수정을 가한 후에 다시 상법상의 

도관이론으로 회귀하였음

  ○ 따라서 단일파트너쉽안(UPA)을 처리함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이분법을 그대로 유지하

고 있음

□ 미연방세법의 Subchapter K에서도 두 가지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미 연방세법상의 Subchapter K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파트너쉽을 파트너의 ‘집합체’로 

보는 도관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 일부조항은 파트너쉽을 ‘독립된 인격체’의 개념으로 보아 파트너쉽이 과세의 주체가 된

다고 보는 실체이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 나머지 일부 조항은 양이론이 혼용된 경우임15)

□ 도관이론하에서는 파트너쉽을 단순히 파트너의 집합체라고 보는데,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재

산을 공동소유하며 파트너쉽의 공동목적을 추구한다고 봄

  ○ 이런 점에서 파트너쉽은 기업이나 투자활동으로 인한 과세정보를 수집하여 파트너에 

의한 세무보고 목적으로 전달하는 도관으로 봄

15)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은 파트너쉽 과세이론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탁 과세이론에서도 적용된다. 신탁

상품은 위탁자가 신탁상품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맡기면 신탁회사는 이를 투자하여 그 원본과 수익을 수익자

에게 나누어 준다는 점에서 신탁회사는 파트너쉽 과세이론에서 파트너쉽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도관이론과 실체이론이 적용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홍용식(1998)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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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실체이론하에서는 파트너쉽은 파트너의 실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과세의 실체로 

보는 것임

1. 도관이론(Conduit Theory or Aggregate Theory)

[그림 1] 도관이론의 흐름

 소  득

 지급자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양도소득)

파트너쉽  파트너

수익발생

지분투자

수익분배

수익사업

(소득발생원천에 따라 소득구분)

□ 도관이론은 파트너쉽을 독립적인 실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파트너에게 수익을 분

배하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conduit, pipe)으로 보는 이론

  ○ 이 이론에 따르면 파트너쉽은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트너쉽에 대해

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파트너쉽의 수익을 파트너 각자에게 그 지분소유비율에 따라 배

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함

     - 미국은 1913년 The Revenue Act 이후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관이론에 

의해 과세하고 있음

  ○ 파트너에 대한 분배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부여받게 됨

      - 이 경우에 실제 수익이 파트너에게 배분되었는지는 고려되지 않음

  ○ 파트너쉽의 손실도 각 파트너에게 각자의 이익 및 손실의 분배지분에 따라 분배되어 

각자의 세금신고에 포함시키고 있음

  ○ 또한 파트너에 대한 과세시 분배소득을 그 소득발생의 원천에 따라 이자, 배당, 부동산임

대, 양도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과세

  ○ 과세절차면에서 다소 복잡한 점은 있으나 기업의 형태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과

세와의 차별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 도관이론에 의한 파트너쉽의 과세는 주식회사의 이익 및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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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함으로써 미국내에서 소규모 자본의 기술개발사업에 파트너쉽

의 설립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도관이론의 개념은 또 파트너쉽에 대한 파트너의 출자, 파트너쉽이 파트너에게 이익과 손

실을 배분할 때 파트너의 과세부담을 결정하는 데도 적합

2. 실체이론(Entity Theory)

[그림 2] 실체이론의 흐름

 소  득

 지급자
파트너쉽 파트너

수익발생

지분투자

수익분배

수익사업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 실체이론은 파트너쉽의 사회 및 경제적 제도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파트너쉽을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견해

  ○ 따라서 파트너쉽은 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파트너에게 분배된 소

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도관이론에 비하여 실체이론을 바탕으로 과세할 경우 과세절차가 간명해진다는 이점이 

있음

  ○ 따라서 실체이론의 개념은 파트너쉽의 과세이익과 손실을 결정하거나, 파트너쉽과 파

트너 사이의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세부담을 결정할 때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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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파트너쉽 제도

□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조합이라고 불리고 있음

  ○ 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이 있음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함

    - 반면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

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

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조합과는 

상당히 다름

  ○ 따라서 파트너쉽은 민법상의 조합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1. 민법상의 조합

□ 조합16)에 있어서 핵심은 ｢조합의 단체성｣과 ｢구성원인 조합원의 개성｣을 어떻게 조화시

키느냐에 달려 있으며, 우리 민법은 후자에 중점을 두면서 전자를 보충하는 방식을 취

하고 있음

  ○ 조합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는 점과 각 조합원에게 해산청구권을 부여한 점 등은 

개인주의의 두드러진 표현이며, 

  ○ 반면,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사무집행에 있어 다수결원리, 조합원의 탈퇴, 

해산 및 청산절차 등은 단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로 

16) 민법 제702조에 의하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

다. 단체란 일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2인 이상이 모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단｣과 ｢조합

｣의 두 모습이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단체의 독립성 정도에 있다. 즉, 사단에서는 그 구성원과는 독

립하여 사단 자체가 별개의 인격으로서 등장하는 데 반해, 조합에서는 조합자체가 아니라 조합원의 집합으로

서 등장하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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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민법에서는 조합의 설립행위를 계약으로 규제하고 있음

  ○ 계약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조합원 각자가 서로 출자 내지 협력할 채무를 부담한다

는 점에서 쌍무17), 유상, 낙성계약이라고 할 수 있음

□ 민법 제703조 제1항에 의하면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

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함

  ○ 따라서 조합은 단체의 일종이므로 그 성립에는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

로 하며, 사업의 종류나 성질에는 제한이 없음

  ○ 그러나 그 사업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따라서 이익은 조합원 전원에게 

배분되어야 하며, 일부의 조합원만이 이익분배를 받는 경우는 조합이 아님

  ○ 또 공동으로 경영하지 않는 것, 이를테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여 출자를 하

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상법상의 익명조합18)은 조합이 아니

며, 모든 당사자는 출자를 하여야 함

    - 당사자 중에서 출자를 하지 않는 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이 되지 못함

    - 출자는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도 있음19) 

□ 조합의 업무집행은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조합내부의 업

무집행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조합과 제3자의 관계에 관한 것임

  ○ 조합의 대내관계는 업무집행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

집행자를 두지 않는 경우는 조합의 대내적인 업무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함20)

    - 그러나 조합의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각 조합원이 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사무의 완료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함21) 

    - 업무집행자를 두는 경우는 조합계약으로 일부의 조합원에게 업무의 집행을 맡길 수 

17) 계약 성립 후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반대로 유상

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은 아니다.

18) 상법 제78조

19) 민법 제703조 제2항

20) 민법 제706조 제2항

21) 민법 제70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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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할 수 있음22)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함23)

  ○ 조합이 제3자와 거래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효과는 전 조합원에게 귀속하게 되기 때문

에 전 조합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함

□ 각 조합원은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의 의무를 부담함24)

  ○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 및 조합의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산과 그 과실 등이 조합재산

을 이루는 주요부분임

  ○ 조합재산은 조합 전체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조합 자체가 법인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합원 모두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따라서 공동소유의 여러 형태25) 중 

합유의 성격을 갖게 됨

    - 그 결과, 조합원은 조합의 청산 전에 조합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하며,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도 못함26)

22) 민법 제706조 제1항

23) 민법 제706조 제2항

24) 제703조 ①항

25) 공동소유형태로 합유 외에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유와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있다. 

26)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에 의하면 조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할 청구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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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의 채권․채무 역시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됨

  ○ 조합이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업무집행자가 있으면 그 자만이 할 수 있고, 그 업무

집행자가 없으면 전 조합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

    - 이때 조합의 채무자는 그가 부담하는 채무와 조합원 개인에 대한 채권과를 상계하

지 못함27)

  ○ 조합의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조합재산이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나, 한편, 조합

채무는 각 조합원의 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조합원은 손실분담의 비율로 각자의 

개인적 재산을 가지고 책임을 지게 됨

□ 조합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결국 각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되며, 조합의 성

격상 이익을 분배하는 이상 모든 조합원이 분배를 받아야 하며, 손실의 경우에는 부담

하지 않는 조합원이 있게 되어도 무방함

  ○ 손익분배의 비율이나 결산의 시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에 대해 민법은 두 개의 특칙을 규정함

    - 즉,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

여 이를 정하고28),

    -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함29)

□ 조합원의 탈퇴에는 조합원의 의사에 의한 ｢임의탈퇴｣와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비임

의탈퇴｣의 두 가지가 있음

  ○ 임의탈퇴로는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

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음30)

    - 그러나 조합에 불리한 시기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탈퇴할 수 있

으며31),

27) 민법 제715조

28) 민법 제711조 제1항

29) 민법 제711조 제2항

30) 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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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

음32)

  ○ 비임의탈퇴로는 조합원이 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의 4가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탈퇴됨

<표 7> 비임의 탈퇴사유 

원인 내    용

 사 망

조합에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개인적인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

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

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다만, 조합계약에서 상속을 인정하는 

특약을 한 때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임.(대법원판례 1987. 6. 23 [86 

다카 2951]: 대법원판례집 35권 2집, 212면)

파 산

조합원이 파산하면 그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그의 조합지분을 변제에 충당하여야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퇴사유로 한 것임.

금치산
조합원이 금치산 선고를 받게 되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문제

가 있기 때문에 탈퇴사유로 함.

제 명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모두의 일치로써 조합

원을 제명할 수 있음. 이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

으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33). 제명에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

된 합의가 필요하므로 두 사람만으로 된 조합에서는 제명은 있을 수 

없음. 또 제명당하는 조합원 각자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있

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을 동시에 제명하지도 못함(민법 제718조 ①

항)

31)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

32) 민법 제716조 제2항

33) 민법 제7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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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의 가입에 관해서는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탈퇴를 인정하는 이상 가입

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

  ○ 조합계약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가입은 새로 조합원으로서 가입하려는 자와 

조합원 전원과의 가입계약에 의함

□ 조합은 소정의 사유가 발생하면 종료하게 되며, 조합 종료의 경우에도 법인에서와 같이 

해산 및 청산의 절차가 이루어짐

  ○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계약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또는 조합원 전원의 합의 등

으로 조합은 해산하게 됨

  ○ 청산은 해산한 조합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인데, 청산이 완료하는 때에 조합은 소

멸함

    - 다만 청산이 끝난 후에도 각 조합원은 그의 개인재산을 가지고 조합채권자에게 책임

을 지므로 조합의 청산절차는 조합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 사이

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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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상의 익명조합

□ 익명조합(Undisclosed Association)34)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35)

  ○ 즉, 익명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영업자의 이익분배의무를 익명조합계약의 본질적인 요소

라 할 수 있음. 익명조합원은 익명조합계약의 성질상 금전 기타의 재산만을 출자할 수 

있고 신용과 노무의 출자는 할 수 없음 

  ○ 그리고 영업자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익명조합원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여

야 함 

  ○ 한편 익명조합은 경제적으로는 출자자와 영업자의 공동기업형태의 일종이면서 법률상으

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인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음

    - 즉 출자자는 기업자의 뒤에 숨어 그 존재가 외부에 인식되지 않으며, 여기에 익명조

합의 명칭의 유래가 있는 것임 

□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영업자와 익명조합원이며, 이때 영업자는 상인이어야 하며, 상인이면 

회사이든 소상인이든 무방함

  ○ 영업자의 상대방 당사자인 익명조합원은 상인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인원수도 제한

이 없음

    - 즉 익명조합계약은 두 당사자간의 계약이지만 영업자는 둘 이상의 출자자와 동일

한 내용의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에는 영업자와 각 출자자(익명조합원) 사이에 출자자의 수에 따라서 독

립한 익명조합계약이 성립하게 됨

□ 익명조합의 목적은 자본가(익명조합원)와 유능한 경영자(영업자)가 합작하여 기업을 형성

34) 공동기업형태의 원형이며 소수인간의 간이한 기업형태는 민법상의 조합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 

전원이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이므로 이로 인하여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신속, 원

활을 위주로 하는 상기업의 형태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민법상의 조합을 상기업에 알맞게 변형을 가하

여 기업활동의 수요에 적응시킨 것이 익명조합이다.

35) 상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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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있음

  ○ 이러한 목적하에 형성된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에게는 그의 사회적 지위 또는 경영능

력 부족이나 경영활동의 법률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직접 경영(영업)에 참여하지 않으

면서 영업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고, 

  ○ 영업자에게는 타인으로부터 이자 없는 자금을 공급받으면서도 타인의 간섭 없이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함

□ 익명조합은 조합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므로 조

합은 아님 

  ○ 익명조합은 경제적으로는 공동기업이므로 합자회사와 유사한 면이 있는 반면 법률상으

로 합자회사는 공동기업인 데 반해 익명조합은 영업자의 단독기업이라는 점에서 차

이가 있음 

  ○ 익명조합은 유상․쌍무․낙성․불요식 계약이지만 민법상의 14가지 전형계약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상법상의 특수한 독자적 제도임

  ○ 이처럼 익명조합이 상법상의 특수계약이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가 존재

하는 내적 조합성이 있으므로, 대내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

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

□ 익명조합에서 출자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익명조합원뿐이며, 영업자는 출자의무가 없음

  ○ 영업자가 익명조합의 영업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 등을 출자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것

은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고 또한 이에 대하여 익명조합원이 지분을 

갖는 것도 아니므로 공동기업에서의 출자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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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현물에 한정되며, 신용이나 노무는 출자의 목적물

이 될 수 없음

  ○ 익명조합원은 출자목적물에 관하여 담보책임 등을 지며36),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법률상 영업자의 재산으로 봄37)

□ 상법은 익명조합원의 손실분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손실분담의 약정은 익명조합

계약의 요소는 아님

  ○ 다만 당사자간의 손실을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이 없으면 공동기업의 일반원칙

에 의하여 이익분배비율과 같다고 추정됨38)

  ○ 익명조합원이 손실분담효과를 부담하는 경우 손실이 커서 손실액이 출자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추가 출자할 의무나, 이미 받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

담하지 않음39)

    - 이 부분의 손실은 영업자의 손실로 돌아가는데, 이것은 익명조합이 대외적으로는 영

업자의 단독영업이므로 영업자가 익명조합의 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함

□ 익명조합원의 권리는 이익분배청구권, 영업집행청구권, 감시권으로 나뉨

  ○ 이익분배청구권: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을 가짐

  ○ 영업집행청구권: 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업무를 집행하고, 될 수 있는 대

로 많은 이익을 생기게 해야 하므로 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영업자

가 자의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휴지․양도․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음

36) 민법 제570조

37) 상법 제79조

38) 민법 제711조 제2항

39) 상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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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권: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한이 없는 반면에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과 

같이 영업을 감시할 권리가 있음40)

    - 즉, 익명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영업자의 재산목록․회계

장부․대차대조표 및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러한 열

람과 검사를 할 수 있음

    - 이처럼 익명조합원에게 감시권을 인정한 이유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의 수행에서 배제

됨으로 인하여 소홀하기 쉬운 익명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임

□ 익명조합은 실질적으로는 익명조합원과 영업자의 공동영업이지만 법률적으로는 영업자의 

단독영업이므로, 대외적으로는 영업자만이 제3자와 법률관계를 갖게 됨

  ○ 그러므로 영업자는 제3자에 대하여 모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익명조합의 채

무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짐

  ○ 원칙적으로 익명조합원은 영업을 수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제3자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

률관계도 생길 수 없으며, 영업을 대리할 권한 및 제3자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

음

□ 익명조합의 종료의 원인으로는 ｢약정으로 인한 종료｣와 ｢법정사유로 인한 당연종료｣가 있

음

  ○ 익명조합의 약정종료 원인으로는 ｢존속기간의 만료｣와 ｢계약의 해지｣를 들 수 있음

    - 익명조합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익명조합은 이 존속기간의 만료

로써 당연히 종료됨

    - 한편 익명조합계약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해지될 수 있음

  ○ 익명조합계약은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익명조합원의 파산41), 영업자의 사망, 파산 또

는 금치산 등의 법정사유에 의하여 종료할 수 있음

□ 익명조합은 민법상의 조합과 같이 계약을 성립하는 공동기업형태이나 다음과 같은 차

이점이 있음

40) 상법 제86조, 제277조

41) 그러나 익명조합원의 사망 또는 금치산은 익명조합계약의 종료사유가 되지 않는다.



- 18 -

  ○ 첫째, 익명조합의 당사자는 ｢양당사자｣에 한정되나, 민법상 조합의 당사자는 ｢양당

사자 이상｣을 말함

  ○ 둘째, 익명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또는 재산｣에 한하나,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목적물은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동｣임
  ○ 셋째, 익명조합의 영업은 ｢영업자의 단독영업｣이나, 민법상의 조합은 ｢공동사업을 경영

하기 위한 형태｣임
  ○ 넷째, 익명조합의 재산의 소유형태는 ｢영업자의 단독소유｣이나, 민법상 조합의 재산의 

소유형태는 ｢조합원의 합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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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우리나라 파트너쉽 과세제도

1. 우리나라 세법상 파트너쉽의 취급

□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파트너쉽에 관하여 과세상의 권리,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세법이 파트너쉽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파트너쉽을 

실체(entity)로서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세법은 파트너쉽을 투명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도관이론이 관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급하도

록 하고 있음

  ○ 먼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는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와

    -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를 법인으

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앞에서 언급한 단체를 제외한 기타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를 개인으로 취급하여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파트너쉽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단체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해 개인으로 취급하여 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파트너쉽에 적용할 수 있는 세 조문이 있음

  ○ 첫째, 제2조의 납세의무의 범위에 관한 조항,

  ○ 둘째, 제43조의 소득분배에 관한 조항,

  ○ 셋째, 제87조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조항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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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제도

가.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의 개요

□ 공동사업장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함(소득세법 제87조)

  ○ 공동사업장은 독립적인 법인은 아니지만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장부를 비치․관리하여

야 하며, 대표공동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동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

자등록을 해야 함(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제1항)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

로 보고 있음

  ○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42) 또는 합유43)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44)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장 전체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그 지분 또는 손

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

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함

  ○ 이 경우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

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거주자(같은 경우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행함

42) 공유라 함은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공동소유자 사이에 단체성을 띠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지분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유자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공유물의 분할청구가 가

능하다(민법 제262조).

43) 합유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공동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합유

자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할 수 없고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합유자의 지분은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정한다(민법 제271조).

44)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한다 함은 공동사업자가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기하여 상호출자하여 공

동사업을 경영함을 뜻한다(민법 제703조).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

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

실에 공통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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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때에는 그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짐(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연대납세의무규정에 대해서는 개별 세법이 국세기본법에 우선하므로 공동사업

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

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법이 우선하여 각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짐 

나. 법인이 공동사업장인 경우의 세무

□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법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

업장에 대한 소득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관련규정이 없

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이에 대해 소득세법 예규에서는 법인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의 공동사업장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즉, 개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자산, 부채 및 수입, 

지출의 거래금액 중 각 구성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구성원에 대해

서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그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하여 법인세과

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함(법인46012-300, 1998. 2. 5).

    -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그 공동사업체를 개인

사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그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

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함(법인 

46012-3131, 1998. 10. 23).

다. 일부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있는 경우의 세무

□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여하는 대가로 급료명목으로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그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세법 기본통칙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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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 일부 공동사업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소득금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

비에 산입하지 않고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

업자의 분배소득으로 가산한다고 과세당국에서는 예시하고 있음(소득 46011-3317, 

1996. 11. 28). 

3. 부가가치세법상 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 조합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됨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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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주요국의 파트너쉽 과세제도

1. 미국

가. 파트너쉽의 정의

□ 연방세법에서는 파트너쉽을 2인 이상이 사업 및 원활한 재정운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직한 기업 파트너쉽(syndicate), 공동출자단(pool), 공동사업자(joint venture) 또는 

기타 법인 아닌 단체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인, 신탁(trust), 유산재단(estate) 등은 

제외시키고 있음

1) 과세방식

□ 파트너쉽 그 자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파트너로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

람들에 대해 이들이 보유한 파트너쉽의 배분지분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

음

2) 과세채무 관련 규정

  가) 파트너쉽 소득산정을 위한 일반규칙

□ 소득세액을 결정할 때에 각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에서 자신이 보유하는 지분에 

대해,

  ○ 1년 미만 보유한 자본자산(Capital Assets)의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발생한 이득 및 

손실을 고려하고,

  ○ 1년 이상 보유한 자본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을 통해 발생한 이득 및 손실 등을 고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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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분배지분의 산정에 있어서 소득, 이득, 손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에서 파

트너에 대한 배분액은, 아래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는, 파트너의 파트너쉽에 대한 지분

(interest in the partnership)에 따라 선정

  ○ 파트너쉽 계약에 있어서 소득, 이득, 손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부분에서 파

트너에 대한 배분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소득, 이득, 손실,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대한 본 계약에 근거한 파트너에 대한 배

분(allocation)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 파트너쉽이 입은 손실(자본손실 포함)을 파트너에게 배분할 수 있는 한도는 손실이 발생

한 회계연도의 말에 각 파트너 지분의 조정기준가액(adjusted basis)을 한도로 하여 인

정됨

  ○ 당해 손실 중에서 위의 조정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초과액이 파트너쉽에게 추

가하여 지불되는 파트너쉽의 회계연도 말에 있어서 공제가 허용됨

□ 파트너가 파트너쉽 구성원으로서의 능력과는 별도로 파트너쉽과 거래하는 경우, 당해 거

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트너쉽과 파트너가 아닌 자간에 발생

한 거래로 간주함

□ 존재하고 있는 파트너쉽은 그것이 종결(termination)되지 않으면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으

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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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산의 출연

□ 파트너쉽 지분과 교환하여 파트너쉽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파트너쉽이나 파트

너는 이득이나 손실을 인정받지 못함

 

□ 금전을 포함한 재산의 출연을 통해 취득한 파트너쉽 지분의 기준가액은, 당해 금전과 출

연 당시에 출연한 파트너가 제721조(b)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이익금액이 증액된 조정기

준가액의 총액임  

□ 파트너가 파트너쉽에 출연한 재산의 기준가액은 그 재산을 출연한 당시 당해 파트너가 

제721조(b)에 근거하여 인정된 이익금액을 증액한 당해 자산의 조정기준가액으로 함

  다) 재산의 분배 및 이전 

□ 파트너쉽이 파트너에게 청산배분 이외의 명목으로 배분하는 자산(단, 현금 제외)의 기준

가액은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분 직전의 파트너쉽에 있어서의 조정기준가액으로 

함

□ 파트너쉽이 파트너 지분의 청산 이외의 명목으로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경우, 당해 파트

너가 보유한 파트너쉽 지분의 조정기준가액은 아래에 게재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당해 파트너에게 분배된 현금

  ○ 제732조에 근거하여 결정되는 현금 이외의 분배자산의 당해 파트너에게 있어서의 기

준가액

□ 파트너쉽이 분배한 미실현 수취채권을 수취인인 조합원이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이득 또

는 손실은, 경우에 따라 통상소득 또는 통상손실로 간주

  ○ 파트너쉽이 분배한 재고자산항목을 수취인인 조합원이 분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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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한 이득 또는 손실은 경우에 따라 통상소득 또는 통상손실로 

간주

2. 영국 

가. 파트너쉽의 정의

□ 영국은 1890년 파트너쉽법(Partnership Act 1890)에서 “파트너쉽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역마다 파트너쉽이 독립적인 법적 실체임을 인정하는 데 있어 차이를 보임

  ○ 스코틀랜드의 파트너쉽은 법인인 반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파트

너쉽의 개별 구성원들만이 인정됨

  ○ 이러한 지역간 파트너쉽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세관련 조항은 일반적으로 적용

됨

나. 파트너쉽 관련 세제

1) 소득세법상의 파트너쉽 과세

가) 과세방식

□ 1997/98년 이전에는 1994년 4월 6일 전에 사업을 시작한 파트너쉽(firm)과 그 이후 사

업을 개시한 파트너쉽(firm)간에 과세방식에 차이가 있음

  ○ 전자의 경우 파트너쉽 자체가 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파트너쉽의 일년간 과세이윤에 

대해 개별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면서 총괄적으로 파트너쉽이 납부하도록 함 

  ○ 반면 후자는 해당 파트너들 개개인에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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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차별화된 과세방식은 1997/98년부터 법인 아닌 파트너쉽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

에 대해 당해연도를 과세기준(Current year basis)으로 하는 과세방식45)이 도입되면서 

파트너 각자에게 과세하는 방식으로 단일화됨

나) 과세채무 관련 규정

□ 소득세법에서는 업무집행파트너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舊사업의 종

결 및 新사업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 이러한 사업 단절은 업무를 집행하던 기존 파트너가 변경일 이후 아무도 남지 않는 경

우로 국한

□ 과세당국은 파트너쉽의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파트너쉽 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규정

  ○ 이러한 파트너쉽 소득은 과세연도의 현재지분에 따라 배당

□ 파트너쉽의 기타소득은 영국 내 거주하는 개인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소득산정기간 동안

의 파트너 지분에 따라 배당

□ 파트너쉽과 파트너간의 거래는 제3040조의 적용을 받게 됨

  ○ 제3040조(이전가격에 대한 규정)46)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발

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출자수익의 조정을 막기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45) 당해연도 기준(Current Year Basis)에 따른 과세 : 1994년 4월 5일 이후 시작된 사업의 과세대상 이윤은 

당해연도 기준을 토대로 과세된다. 즉 부과연도(year of assessment)내에 종결된 회계연도(accounting 

year) 동안의 이윤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1996/97 과세연도의 과세대상은 1996년 3월 31

일자로 끝난 회계연도 동안의 이윤을 의미한다.

46)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다국적기업집단의 주된 구성원들 상호간에 재화 및 용역, 무형자산 및 재정을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사업자는 어떤 가격에서든지 판매할 수 있으나,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가격에서 

관계회사(associated person)간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 경우 판매한 기업

은 판매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체가 필요하며, 이때의 대체가격은 재화 판매시의 기대가격이 

된다. 만일 구매자가 영국 內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변동된 가격은 구매자의 사업손실 

및 이윤계산시 필요경비로 간주된다. 즉 구매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장부상 기록하고 

이를 시장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면, 엄청난 이윤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해 과세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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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위해 과세당국은 사실상의 판매수입 혹은 구매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이윤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쉽 손실은 파트너 각각의 지분에 따라 분배

  ○ 파트너는 사전공제(the Former Relief)47)와 이월공제(carry-forward Relief)48) 중 하

나를 선택할 수 있음

□ 한편 최종손실공제(Terminal Loss Relief)는 사업이 영구적으로 종결되는 경우(파트너의 

변화로 사업 종결이 초래되는 경우 포함) 적용

  ○ 사업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파트너인 사람은 최종손실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함

□ 파트너는 각자의 지분 및 이윤에 따라 개별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분에 따라 

파트너에게 할당된 세금분을 공제

  ○ 파트너 지분에 의해 결정된 세액 이상의 초과공제액은 파트너에게 귀속될 기타소득

에서 공제가능

2) 자본이득세법상의 파트너쉽과세

가) 과세방식(제5760조)

□ 자산처분으로 발생하는 이득(gains)은 파트너쉽이 아닌 파트너 개개인에게 과세되며, 파

트너쉽 거래(dealings of partnership)는 법인거래(dealings by the firm)가 아닌 파트

너거래로서 취급됨

 

나) 과세채무 관련 규정

□ 파트너쉽 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 각 파트너가 파트너쉽 자산의 지분을 소유한 

47) 손실이 일반적으로 회계연도가 종결된 과세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취급

48) 이윤지분비율은 손실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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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파트너 개개인에 대해 과세

    - 각 파트너의 지분 규모는 자산잉여의 개별 지분을 규정하고 있는 파트너쉽 협약

(partnership agreement)에 의해 결정됨

    - 만일 규약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회계상 자산잉여 처리에 따라 결정 

□ 파트너쉽 자산을 양도받은 파트너는 그의 지분을 처분하여 양도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분에 의해 배당될 이득에서 취득비용을 감하게 됨 

  ○ 한편 다른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배당이득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CGT)가 부과

□ 일반적으로 파트너쉽內 지분이 변화하는 경우49) 과세대상 이득 혹은 공제인정손실

(allowable loss)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

49) 파트너가 firm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경우 일어나는 지분 변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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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쉽의 회계조정(accounting adjustment)시, 재평가로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과세이익(chargeable gains)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재평가 이후 파트너의 지분이 경감하는 경우에는 그 파트너는 파트너쉽 자산

의 일부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

□ 파트너쉽의 지분 변경으로 파트너쉽 계정외(outside the partnership accounts)에서 상

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파트너의 지분처분에 상응하는 대가로 볼 수 있음

3. 캐나다

가. 파트너쉽의 의의

□ 파트너쉽은 2 이상의 개인, 법인, 신탁 혹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구성된 파트너

쉽간의 결합 혹은 관계임

  ○ 각 파트너는 파트너쉽에 대해 자금, 노동, 자산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해 파

트너쉽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손실에 대한 지분권이 부여

  ○ 파트너쉽은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과 마찬가지로 쉽게 설립되며, 단순히 구두상

의 정관만으로도 충분히 구성될 수 있음

  ○ 파트너쉽 사업의 이윤 및 손실은 항상 파트너쉽 정관(partnership agreement)을 토대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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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파트너쉽 관련 세제

1) 과세방식(제1095조)

□ 소득세법에서 파트너쉽은 과세대상이 아닌 반면 개별파트너는 그들의 이윤지분에 따라 

과세

  ○ 만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파트너쉽이 캐나다 비거주 파트너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 파트너에 대해 파트너쉽 이윤의 지분에 따라 과세

2) 과세채무 관련 규정 

□ 납세자인 파트너의 소득은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소득에 파트너쉽에 의해 

할당되는 소득 또는 손실 지분이 포함됨으로써 산정됨

  ○ 이러한 과세처리방식은 파트너쉽에서의 납세자 이익 처분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 혹은 

손실에도 그대로 적용함

  ○ 비록 파트너들이 과세대상일지라도 파트너쉽 역시 별도의 법적 실체(entity)로 간주되

어 파트너쉽 소득 산정이 이루어져야만 함

□ 파트너쉽은 명문화된 정관 작성 없이도 구성될 수 있으며, 따라서 파트너쉽의 존재는 파

트너들의 업무수행 사실 및 파트너가 지분에 따라 이윤을 받는다는 사실로 입증될 수 있

음 

□ 파트너쉽의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계산되는 이익 또는 손실의 파트너에 대한 배분은 파트

너 지분에 따라 할당되는데, 이는 마치 파트너가 해당 소득원으로부터 이익 혹은 손실

을 직접 얻은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 따라서 각 파트너는 파트너의 모든 소득 산정시 파트너의 지분에 따라 받게 되는 파트

너쉽의 소득 또는 손실을 합산하여야 함

□ 파트너쉽의 소득(또는 손실)산정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개인에 대한 소득(또는 손실)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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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적용하며, 파트너쉽 소득(또는 손실)이 다양한 소득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소득

(또는 손실)은 각 소득원별로 계상되어야 함

□ 파트너는 다른 납세자에게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이전하거나, 파트너쉽으로부터 파트

너의 보유지분에 대한 가치만큼 변제 받음으로써 파트너쉽지분을 처분할 수 있음 

□ “기존 파트너의 재산이전 또는 파트너의 자격을 얻기 위한 재산이전”은 

이전시점에서 공정한 재산의 시가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간주됨

□ 未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막기 위해, 캐나다 파트너쉽의 파트너들은 

“협정금액을 자산처분수익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협정금액을 파트너쉽의 

취득자산 비용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함께 선택 가능

□ 모든 파트너가 동의한 협정금액만큼 파트너쉽으로 이전된 감가자산은 이전시점에 자산

을 이전해 준 파트너에 대한 감가보상이 아닌 파트너쉽에 대한 잠재적인 감가보상이 수

반됨

□ 파트너쉽에서 파트너에게로의 자산이전은 시가로 판매 및 구매된 것으로 취급 

  ○ 파트너쉽의 모든 자산이 파트너에게 분배되었다면, 파트너쉽은 더 이상 존재하는 것으

로 간주되지 않으며,

  ○ 만일 파트너쉽 자산이 파트너 지분대로 파트너에게 분배된 경우, 분배된 자산에 시가

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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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쉽법에 의하면,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해산통지를 한 경우 또는 파트너쉽이 수행

하던 사업을 청산한 경우 파트너쉽이 해산됨

  ○ 그러나 소득세 목적에 비추어, 법에 의해 자산수취자격이 부여된 파트너에게 파트너쉽 

자산 전부가 분배될 때까지 파트너쉽은 존속하는 것이며, 

  ○ 수취자격이 있는 각 사람 역시 파트너로 남게 됨  

□ 캐나다 파트너쉽이 해산되고 해산 이전에 모든 파트너쉽 자산을 파트너들에게 분배하였

다면(자산에 대한 미분배 지분까지 분배해 줌), 종전 파트너는 공정한 시가를 적용할

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짐

4. 일본      

□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크게 사단과 조합으로 구별됨

  ○ 사단이란 구성원의 의사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인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나,

  ○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하며, 탈퇴 및 가입에 대해

서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남 

가. 민법상 임의조합의 과세제도

□ 일본의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조합이란 각 당사자가 출자하여 

공동의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단체를 말함

  ○ 단체라고 하여도 어느 정도의 단체성을 가진 것에 지나지 않아 단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인식은 없으며 법적으로도 조합원의 권리의무로서 구성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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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사단은 아님 

□ 민법상의 임의조합의 경우 각 조합원이 각자 조합사업의 주체로 간주되어 

조합 자체는 납세주체가 되지 않음

□ 조합의 당사자, 즉 조합원은 개인 외에 법인도 될 수 있고 조합의 수익 

또는 손실액은 실제로 이익의 분배를 받거나 손실의 부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조합계약에 의해 분배를 받거나 부담해야만 할 부분의 

금액을 그 조합의 계상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조합원인 법인(개인)의 과세

연도의 익금(수입금액) 또는 손금(필요경비)의 금액에 포함시킴

□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조합계약 또는 특약에 의해 손익의 분배비율을 정

했을 때는 그 비율로 손익이 분배됨

  ○ 즉,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비율을 따로 정해도 좋고 일부 조합원이 

손실을 부담하지 않게 정하더라도 조합계약의 성격에 어긋나지 않음

□ 소득세기본통달 36․37공-1950)에 의하면 조합원이 분배받은 이익금액 

또는 손실을 부담할 금액은 가령 현실적으로 이익분배를 받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합의 계산기간 종료일을 포함

하는 조합원의 결산기의 손익으로서 계산됨

50) 소득세기본통달 36․37공-19 (임의조합의 사업에 관련된 이익 등의 귀속시기 등): 임의조합(민법 제667조 조

합계약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말함. 이하 36․37공-20에 있어서도 동일함) 조합원의 당해 조합의 사업에 관

련된 이익금액 또는 손실금액은 당해 조합의 계산기간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며, 당해 계산기간이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분의 각종 소득금액의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당해 조합이 매

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조합사업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연도중에 있어서 당해 조합의 사

업에 관련된 이익 금액 또는 손실액을, 그 연도분의 각종 소득금액의 계산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

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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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법상의 익명조합에 대한 과세제도 

□ 상법상의 익명조합이란 공동출자에 의한 기업형태의 일종으로 조합원이 

영업자에게 출자하여 경영 일체를 영업자에게 위탁하고 조합원은 이익

분배에만 참여하는 계약관계임(상법 제535조)

□ 익명조합이란 당사자의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음

□ 익명조합에서는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귀속되어 영업자의 단독

소유가 되며, 익명조합원에게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게 됨

□ 상법상 익명조합의 경우에도 그 과세소득에 대해 민법상의 임의조합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계산의 통칙인 법인세법 제22조의 해석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음

  ○ 소득세도 이와 동일

□ 익명조합에 대해서도 그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의조합과 마찬

가지로, 법인세법에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음

  ○ 따라서 소득금액 계산의 통칙으로서 법인세법 제22조를 해석하여 취급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기본통달 14-1-3에서 익명조합계약에 

관련된 손익에 대하여 규정 

□ 개인인 익명조합원의 경우 소득세 기본통달 36․37공-21에 의해 조합원이 

영업자로부터 분배받는 이익은 영업자의 영업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그 외의 각종 소득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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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방안

1. 도입방향

□ 파트너쉽의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단순화하고 현행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조

화를 이루도록 함

  ○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미국, 독일 등에서 10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제도로 매

우 정치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상속․증여세법등 현 제도와 상충되는 문제를 

가능한 한 줄임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방안

  ○ 파트너쉽을 과세상 투명한 기관으로 인정할 때 세제상 취급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첫째, 파트너쉽이 산출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하지만, 파트너

쉽이 그 소득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때 그 지급액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하는 

방법

    - 둘째, 파트너쉽에 의해 산출된 소득에 대하여 파트너쉽 단계에서 일단 원천징수적인 

과세를 하고, 그 후 파트너 단계에서 지급받은 소득을 파트너의 과세소득에 포함하

여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파트너쉽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

    - 셋째, 파트너쉽에 의해 산출된 소득에 대하여 처음부터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하

는 방법

   ⇒ 파트너쉽을 도관으로 보는 과세이론에 충실한 것은 세 번째 방법임



- 37 -

  ○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세법상 위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

음

    - 첫째,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규정을 없애고 파트너쉽에 대한 규정을 만드는 방안

    - 둘째,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규정과는 별도로 파트너쉽에 대한 조항을 두어, 공동으

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적용받도록 하고 공동사업장 규정은 공유물에 대한 

과세규정으로 축소하여 자산의 공유 또는 합유로 그치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 셋째, 민법상 조합을 뒷받침하려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상법상의 합명

회사와 합자회사를 파트너쉽으로 간주하여 과세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만을 파트너쉽으로 봄

       ․ 우리 상법과 체계가 같은 독일의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인적회사

(Personengesellschaft)로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으며 영업성과를 회사에 참

여하는 사원 개인에게 귀속시켜서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함

       ․ 독일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조직형태와 과세제도가 영․미국의 파트너쉽과 아주 유

사하고 OECD에서도 이들 회사가 파트너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현행의 세제는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영업성과를 회사에 참여하는 사원 개인에

게 귀속시켜서 개인이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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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대상

□ 상법상 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서비스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판

단되는 산업에 대해 적용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식․기술과 자본의 결합 정도가 높은 업종으로 파트너쉽 과세제

도가 적합함

  ※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예시

    ․ IT관련 업종 : 정보처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 문화관련 업종 : 영화 및 에니메이션 제작, 음반제작

□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사(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구성된 법무 및 회계법인의 경우 별개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1안) 법무․회계법인 등 미포함

      -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 적용대상을 최소화하며 법무․회계법인 파트너는 변호

사․회계사 등 고소득자가 주로 세제상 혜택을 보게 되는 점을 감안함

    (2안) 법무․회계법인 등 포함

      - 법무법인, 회계법인은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로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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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방법

□ 파트너쉽의 소득계산방법

  ○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트너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서는 파트너쉽을 별도의 실체로 간주하여 파트너쉽의 소득을 산정할 필요. 즉 파트

너쉽을 독립된 과세의 단위는 아니지만 회계상으로는 실체로 간주함

  ○ 파트너쉽의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파트너쉽의 실체를 인정하여 총수입(익금)에서 비

용(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파트너쉽의 소득금액으로 함

  ○ 다만, 다음의 경우는 파트너쉽을 실체로 보지 않음

    - 미국의 경우 기부금은 파트너쉽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기부행위가 기

업단계가 아닌 개인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도 파트너쉽 단계에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파트너 단계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소득계산방법과 과세소득의 범위가 달라 파트

너쉽에 적용될 소득금액계산방법의 선택이 필요함

    (1안)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

    - 파트너쉽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지만 소득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체를 인정하여  법

인세법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적용

    -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을 개인파트너의 과세소득으로 하더라도 이중과세조정 목적은 

달성됨

    (2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이 법인세법에 비해 간편함

    -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주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모두 사업

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는 데 반해 법인의 경우 주주가 노동을 제공할 경우에는 피고

용인으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트너쉽의 경우에도 개인사업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의 근로소득은 파트너쉽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파트너

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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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구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방법과 같으나 규정의 간소화를 위해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는 보완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음

□ 파트너의 분배지분

  ○ 손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파트너쉽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 다만, 파트너쉽의 계약에서 이를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트너쉽에 대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따라 결정함

  ○ 파트너쉽의 설립에 대해서는 인적 노무의 제공 등과 같은 서비스의 출자도 인정함

□ 파트너에 대한 소득(또는 손실)의 배분

  ○ 파트너쉽의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계산되는 소득(또는 손실)은 파트너간의 약정에 따른 

분배지분에 따라 파트너에게 배분함

     - 다만, 약정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않거나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대

로 배분함

□ 파트너쉽으로부터 분배받는 결손금의 처리

  ○ 파트너쉽으로부터 분배받은 결손금은 파트너의 지분기초가액을 한도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함

     - 지분기초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이월(예 : 5년간)하여 공제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동안 다른 소득이 부족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서 공제받도록 함

     - 파트너가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

금액, 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도록 함

□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거래

  ○ 파트너와 파트너쉽 사이에 발생한 거래가 통상적인 거래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면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국내거래의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국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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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의 경우는 이전가격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

  ○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의 경우 파트너쉽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에 대해 

제한함 

     - 파트너쉽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파트너가 파트너쉽간의 거래에서 손실을 발생시켰

다면 이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미국의 경우 50% 초과의 자본지분 또는 이익지분을 가진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자

산매각이나 교환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50% 초과의 

자본지분 또는 이익지분을 가진 파트너와 파트너쉽간의 자산매각이나 교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통상소득으로 간주함

□ 파트너쉽에 대한 현물출자

  ○ (1안) 과세이연 

    - 파트너쉽이 도관이므로 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

    - 파트너의 최초 취득가액을 파트너쉽의 취득가액으로 봄

  ○ (2안) 과세

    - 파트너쉽의 실체를 인정하여 법인출자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함

    - 파트너쉽에 출자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봄

    - 조세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고 현행 공동사업장에 대한 출자시 과세되는 점을 감안

□ 파트너쉽에 대한 노무출자시 과세

  ○ 출자지분(capital interest) 취득시에는 파트너쉽의 재산을 노무출자자에게 양도한 것

으로 보아 출자시점에 파트너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이익분배권(profit interest) 취득시에는 출자시점에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발생시 파트

너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파트너쉽 재산의 처분 및 분배

  ○ 파트너쉽 재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각 파트너가 파트너쉽 재산의 지분

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분배지분에 따라 파트너 개인에 대해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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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기초가액(Basis)의 조정

  ○ 지분기초가액은 파트너가 가지는 파트너쉽 소유지분의 양도시 취득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가액임

  ○ 지분기초가액은 파트너쉽 부채의 변동, 파트너쉽 소득과 손실, 파트너쉽의 자산분배 등

이 모두 계속적으로 반영되어 가액이 조정됨

   * 지분기초가액 산정계산식 : 출자 + 파트너쉽 부채지분 + 파트너쉽 소득지분 - 파트너

쉽 손실지분 - 분배가액

□ 파트너의 지분 변동에 따른 과세

  ○ 파트너쉽 지분의 매각이나 교환에서 발생하는 이득 및 손실은 일반법인의 지분양도와 같

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즉 파트너쉽 자산에 대한 지분양도가 아니라 파트너쉽에 대

한 소유권 지분의 양도로 봄

  ○ 양도차익은 지분양도가액에서 지분기초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함

□ 파트너쉽으로부터 자산분배시 과세 및 파트너의 취득원가 결정

  ○ 지분기초가액을 초과하여 분배받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과세

    - 지분기초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분배시점의 시가만큼 파트너의 지분기초가액을 

차감(추후 지분양도시 과세) 

  ○ 현물을 분배받는 경우 분배시점의 시가를 취득원가로 함

    - 파트너가 출자한 자산을 분배받는 경우 당초 출자시 출자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파트너쉽 과세 선택

  ○ 파트너쉽 적용대상 기업이 현행 법인세 과세방식과 파트너쉽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에 선택권을 부여함

  ○ 다만, 과세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손익을 조절하여 조세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한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선택후 일정기간(예 : 5년) 경과후에만 포기할 수 있도

록 규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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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간

  ○ 1. 1 ～ 12. 31로 하되 별도의 약정이 가능하도록 함

    - 과세연도를 조정한 과세이연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함

□ 원천징수

  ○ 파트너쉽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쉽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파트너는 파트너쉽이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함

  ○ 파트너쉽이 파트너에게 소득배분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파트너쉽이 파트너 이외의 직

원에게 근로소득 지급시에도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

□ 파트너쉽의 납세협력의무

  ○ 파트너쉽은 파트너쉽 소득에 대한 소득자료제출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부담함

    - 파트너쉽의 소득 및 파트너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내에 관

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파트너의 연대납세의무 및 제2차납세의무 부여

    -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의 체납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함

    -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가산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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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시 효과 및 대안

1. 긍정적 측면

□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조정

  ○ 파트너쉽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쉽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

세(파트너가 법인일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따른 이중

과세문제가 없음

□ 지식기반산업 및 벤처산업 육성 지원

  ○ 지식기반산업은 사원의 인적 신뢰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술과 자본이 결합하는 인적회

사가 적정한데 이러한 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의 세제를 마련함으로써 지식기반산업 

지원

  ○ 파트너쉽(벤처기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투자자)의 다른 소득에서 상계할 수 

있어 파트너(투자자)의 세부담이 감소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위험을 분산함

□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형태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경제의 효율성 제고

  ○ 파트너쉽은 세제면에서 법인보다 유리하고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개인보다 우수하므로 

사업의 규모 및 특성에 맞추어 기업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가능함

□ 외국인 투자자에게 익숙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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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측면

□ 파트너쉽에 대한 현행 私法규정 미비

  ○ 파트너쉽은 영․미법계에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대륙법계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

에 대한 체계적 규정이 없음

  ○ 파트너쉽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민․상법상 규정과 파트너쉽의 거래에 대한 회계원칙 

등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기초제도가 미비함

  ○ 우리나라와 유사한 사법체계를 가진 일본의 경우 인적회사에 대해 미국식의 파트너

쉽 과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 현행 조세체계에 큰 변화 초래

  ○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미국에서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보완․발전해 온 과세제도로 매

우 복잡하지만 정교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데 성급하게 도입

할 경우 현행 세제의 틀이 근본에서 바뀔 수도 있음

□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 비용 증가

  ○ 미국의 파트너쉽 과세에 대해 과세방식 및 조세회피 등에 관한 매우 복잡한 규정의 

대부분을 regulation으로 규정함

  ○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상당부분 원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

해 세법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 ‘조세의 간편성’이라는 조세제도의 기본방향과 상치됨

  ○ 납세자가 새로운 조세제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소요하는 등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새로운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

될 것이므로 납세비용이 증가함

□  조세회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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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쉽 자체에는 과세되지 않는 점과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파트너가 자신

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등 현행 과세체계와는 상당부분 차이가 있어 이

를 이용한 조세회피 우려가 있음

  ○ 미국 등 외국의 경험으로 볼 때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조세회피(또는 절세)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과세당국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잡한 규정을 두

고 있음

  ○ 특히, 미국 행정부는 regulation으로 규제가 가능하나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 요건이 

강하게 요구되어 다양한 조세회피가능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움

□ 제도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

  ○ 미국의 파트너쉽 과세제도와 같이 정교하지는 않으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제도와 같

은 불완전한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있음

  ○ 또한, 파트너쉽 과세 적용대상이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합명․합자회사에 대해서만 

도입시 적용대상이 줄어들어 제도 도입의 효과가 제한됨

□ 조세형평 측면에서 비판 소지

  ○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법무․회계법인 등에도 적용될 경우 파트너(예 : 변호사, 회계사)의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소득자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므로 조세형평

에 반한다는 비판 소지가 있음

□ 조세수입 감소 우려

  ○ 파트너쉽에 과세되지 않고 파트너쉽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개인파트너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조세수입이 감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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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토 가능한 대안

□ 파트너쉽 과세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도

입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즉, 파트너쉽 도입의 중간단계로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가지는 배당소득이중과세문제를 

완전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그 적용은 당초 파트너쉽 과세제도 적용대상으로 삼은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사원수 5～10인의 소규모 인적회사에 한함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검토후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를 보완하여, 조합 및 인적회

사(합명․합자회사)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하여도 늦지 않

음

□ 중간단계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파트너쉽(법인)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

는 파트너 단계에서 비과세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개인주주(파트너)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액공제율(gross-up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중

과세문제를 조정할 수 있음

    - 현재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Gross-up비율을 19%(16% 세율로 법인세가 과세된 것으로 

가정)로 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함

    - 따라서, 법인세가 높은 세율(27%)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가 부분적으로 조정

되므로 Gross-up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이중과세 조정

  ○ 법인주주(파트너)의 경우에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을 높여 이중과세문제를 조

정할 수 있음

    - 현재 법인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소득의 일부분(30～50%)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

하므로 이중과세가 부분 조정됨

    -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의 검토가 가능(익금불산입율 100%시 이중과세 완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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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배당소득공제를 통하여 파트너쉽(법인)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등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90% 이상 배당하는 

경우 법인이 배당한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함

  ○ 명목회사의 경우 법인단계에서는 거의 과세되지 않고 소득의 실제 귀속자인 투자자

에게 과세되어 명목회사는 소득흐름의 도관 역할을 함

  ○ 파트너쉽도 명목회사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파트너쉽의 이익을 파트너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

당액에 대해 소득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가 조정되도록 함

  ○ 다만, 이러한 방식은 파트너쉽이 실제 지급한 배당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파트너쉽에 

과세하지 않는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기업의 사내유보시 법인세가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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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요약 및 결론

□ 파트너쉽의 법적 성격, 운영형태, 과세제도 등은 나라마다 상이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

체로 조합(공동사업장)과 인적회사(합자․합명회사)가 해당

□ 파트너쉽 과세제도란, 기업(파트너쉽)의 소득을 모두 그 소유주(파트너)에게 귀속시켜 파트

너 단계에서만 과세하는 제도임

□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파트너쉽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완전

조정, 벤처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투자활성화 지원,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형태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 등을 들 수 있음

□ 파트너쉽에 대한 과세이론은 도관이론(conduit theory)과 실체이론(entity theory)으로 나

누어 볼 수 있음

  ○ 도관이론은 파트너쉽을 단순히 파트너에게 수익을 분배하기 위한 도관으로 보아 파트너

쉽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파트너쉽의 수익을 파트너 각자에게 그 지분소유비율

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함

  ○ 실체이론은 파트너쉽을 독립적인 과세상의 실체로 인정하여 파트너쉽은 그 수익에 대하

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파트너에게 분배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음

□ 우리나라에서 파트너쉽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이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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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함

  ○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은 그 영

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상법상의 익명조합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을 위하

여 출자를 하고 그 영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분배받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조합과는 

상당히 다름

  ○ 따라서 파트너쉽은 민법상의 조합과 가장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민법상 조합에 관하여 과세상의 권리, 의무관계가 명확하게 규정되

어 있지 않음

  ○ 세법이 조합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파트너쉽을 실

체(entity)로서가 아니라 계약관계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 세법상 조합에 대해서는 도관이론이 관철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정을 파트너쉽 과세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공동사업장의 개념이 파트너쉽의 개념보다 더 광범위하고 또한 공동사업장 규정이 너

무 간단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장 규정을 파트너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

□ 미국․영국․캐나다의 경우 법인과 달리 파트너쉽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별도의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별도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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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쉽 과세제도의 도입방향은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를 단순화하고 현행 우

리나라 세법체계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함

  ○ 파트너쉽에 대한 세제상 취급에 있어서는 도관이론을 적용하여 파트너쉽에 의해 산

출된 소득에 대하여 처음부터 파트너 단계에서만 과세함

  ○ 민법상 조합과는 별개로 상법상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만 파트너쉽 과세제도를 도입

함

□ 파트너쉽 과세제도 적용대상은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 상법상 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서비

스업(예 : IT 및 문화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

  ○ 전문지식을 가진 자격사(변호사 또는 회계사)로 구성된 법인에 대해 파트너쉽 과세제도

를 적용해야 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구제적인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음

  ○ 파트너쉽의 소득계산방법에 있어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또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적용함

  ○ 계산된 소득의 구분에 있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에 따르되 규정의 간소화

를 위해 소득구분을 간소화하는 보완방안도 적용 가능

  ○ 손익의 분배에 대해서는 원칙으로는 파트너쉽의 계약에 따르도록 함

  ○ 파트너쉽의 모든 소득원으로부터 계산되는 소득(또는 손실)은 파트너간의 약정에 따른 

분배지분에 따라 파트너에게 배분함

  ○ 파트너쉽으로부터 분배받은 결손금은 파트너의 지분기초가액을 한도로 다른 소득에서 

공제함

  ○ 파트너와 파트너쉽의 거래는 통상적인 거래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

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 파트너쉽에 대한 현물출자시에는 파트너쉽이 도관이므로 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하지 않는 방안과 파트너쉽의 실체를 인정하여 법인출자와 같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하는 방안이 있음

  ○ 파트너쉽에 대한 노무출자시 출자지분(capital interest)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시점에 사

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이익분배권(profit interest)만 취득하는 경우 소득발생시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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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 파트너쉽 지분의 매각이나 교환에서 발생하는 이득 및 손실은 일반법인의 지분양도와 같

이 양도소득으로 과세함

  ○ 파트너쉽 적용대상 기업이 현행 법인세 과세방식과 파트너쉽 과세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납세자에 선택권을 부여함

  ○ 파트너쉽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 1 ～ 12. 31로 함

  ○ 파트너쉽에게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파트너쉽으로부터 원천징수하고 파트너쉽은 소득자료제출의무 및 납세협력의무를 부

담함

□ 파트너쉽 과세도입의 효과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음

  ○ 긍정적인 측면 : 파트너쉽 소득에 이중과세 조정, 인적회사의 성격에 맞는 과세제도를 도

입하여 지식기반산업 육성 지원, 사업위험이 큰 벤처기업등 육성, 기업의 자유로운 기

업형태의 선택을 가능하도록 경제의 효율성 제고, 외국인 투자 활성화 유인 기대

  ○ 부정적인 측면 : 파트너쉽에 대한 현행 私法규정 미비, 현행 조세체계에 큰 변화 초래, 

조세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한 납세비용 및 조세행정 비용 증가, 파트너쉽을 이용한 조

세회피 가능성,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있으며 인적회사에 한정하므로 도입의 실익이 

크지 않음, 고소득 파트너에 대한 지원으로 조세형평 측면에서 비판 소지, 조세수입 

감소 우려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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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쉽 과세제도는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가능

  ○ 즉, 파트너쉽 도입의 중간단계로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가지는 배당소득이중과세문제를 

완전하게 조정하는 장치를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음

  ○ 그 적용은 벤처기업 등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하되 우선 사원수 5～10인의 소규

모 인적회사에 한함

  (1안) 파트너쉽 단계에서 과세된 소득에 대해서는 파트너 단계에서 비과세

     -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세액공제율(gross-up비율)을 상향 조정

     -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 상향 조정

  (2안) 파트너쉽 단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

     - 유동화전문회사등 명목회사(Paper Company)같이 파트너쉽이 이익을 파트너에게 배당

하는 경우 배당액에 대해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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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1. 해운산업의 현황

□ 해운산업의 국민경제적 기능

○ 해운은 국민경제 물류체계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수출입 화물의 99.7%를 

차지

○ 해운산업은 수출입화물 및 삼국간화물 수송으로 인한 외화 가득 및 유출 

방지로 국제수지에 기여

- 해운산업의 외화수입은 반도체수출, 자동차수출, 컴퓨터수출에 이어 4위 정도를 차지 

○ 해운산업의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해운을 통한 해상 인적교류는 우리나라가 물류 및 동북아 해상비즈니스 

중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

 2. 현행 세제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가. 우리나라 해운업 법인세제 현황

□ 현행 법인세제에서는 해운기업의 과세표준이 환율변화에 크게 좌우되므로 

해운기업의 경영실적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움

□ 또한 해운기업은 흑자폭이 커지면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시황을 무시한 무리한 선박투자를 감행할 유인이 있으며 이는 기업부실

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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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제는 가변적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세 수익을 산정함에 따라 

조세비용 예측이 불가능하여 해운기업이 경제환경과 시장환경에 알맞은 

경영 및 투자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 

나. 주요 해운국의 법인세제 비교

□ 우리나라는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의 주요 해운국들보다 

명목세율은 낮은 편이나 소득공제나 그룹내 손익상계 등을 고려하면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임(<표 1> 참조)

□ 우리나라의 선박 감가상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선박 매각차익 

과세이연도 우리나라는 대상선박과 이연액에 제한을 두어 제한을 두지 

않는 주요 해운국들(노르웨이 제외)보다 불리

□ 결손금 이월공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소급공제 대상이 제한적이고, 차기

이월공제 기간이 주요 해운국들에 못미쳐 불리

□ 결정적으로 주요 해운국들은 모두 시행하는 그룹내 손익 상계제도를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큰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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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해운국의 해운산업 관련 법인세제 비교 (2002년)

국
가

기본세율 감가상각
선박매각차익

과세이연
결손금 

이월공제
그룹내 

손실이전

영  
  
국

∙ 1만 파운드 이하(한화 약 1

천8백만원 이하) : 10%

∙ 10,001～5만 파운드(한화 

약 1천8백만 1,800～9천

만원) : 22.5%

∙ 50,001～30만 파운드(한화 

약 9천만 1,800～5억4천

만원) : 20%

∙ 300,001～150만 파운드(한

화 약 5억4천만 1,800～

27억원) : 32.5%

∙ 150만 파운드 초과(한와 

약 27억원 초과) : 30%

정률법 25%

적용

(6년 

전액이연)

1년 소급공제,

무기한 

이월공제  
인정

네
덜
란
드

∙ 5만 길더 이하(한화 약 

2,650만원 이하) : 30%

∙ 5만 길더 초과(한화 약 

2,650만원 초과) : 35%

정액법(5~8.3

%) 또는 

정률법(11.8%)

,  

자유감가상각 

(사업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적용

(준비금으로  

3년 전액이연)

3년 소급공제,

무기한 

이월공제

인정

노
르
웨
이

28% 정률법 14%

적용(비자발적 

처분에 한해 

1년 전액이연)

소급공제 불가,

10년 이월공제
인정

한  
  
국

∙ 1억원 이하: 15%

∙ 1억원 초과: 27%

정액법 5%

정률법 14%

국제선박만 

적용(매각익의 

80% 2년 

이연)

 직전 2년  

소급   

공제(중소기업), 

 5년 이월공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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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톤세제도 개요

≪ 톤세제도 ≫

◇ 톤세제(Tonnage Tax System)는 해운기업의 소득을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

로 구분하여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경영실적이 아닌 선박의 톤수 또는 이를 기반

으로 설정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조세제도

                      톤세제 적용 해운기업의 세액 산출방법

법인세제 ＝ 세전이익 - 법정공제금 × 법인세율

톤세제 ＝ 추정이익 × 법인세율

             주 1) 추정이익 = 운항선박의 순톤수(NT)×운항일수×단위당 톤세율

                2) 기타소득은 법인세 적용

  ㅇ 톤세액 = ∑(선박의 순톤수×운항일수×톤당이익) × 법인세율

 

1. 톤세제도 도입배경

가. 해운정책의 시대별 구분

□ 해운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제1기인 중상주의 시대의 선진국해운육성

정책 시기(세계 제2차대전 이전), 제2기인 편의치적제도 확산과 해운산업 

중요성 인식기(1980년대), 제3기인 고도화된 해운지원정책 도입기(1990년대) 

나. 편의치적제도 확산과 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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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인 편의치적제도 확산 및 해운산업 중요성 인식시기에 주요 선진국

들은 해운산업 자유화 및 시장개방, 공정경쟁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

□ 이러한 정책 흐름을 좇아 해운기업들은 기업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조세회피, 운항․선원 관련 비용절감, 자유로운 투자 및 

금융상의 이익 등을 목적으로 편의치적국으로 자사 선대 이적

○ 편의치적국은 자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기업에 대해 선박등록수수료만 징수

하고 법인세 등 일체의 세금 면제

□ 편의치적의 확산으로 주요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

○ 해운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위축(선대감소, 해운부대서비스업 침체)

○ 자본의 해외유출(해운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자본유출 및 투자 위축)

○ 전문인력 기반 붕괴 등 해운업 공동화 초래 

다. 해운지원정책 도입기

□ 유럽의 주요 해운국들은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자국 선대의 

재유입 및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 제3기인 고도화된 해운지원정책 도입기(1990년대)에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

○ 제2선적제도란 해운산업의 규제로 간주되었던 자국선원 승선의무, 선원규정 

적용의무 등을 완화하는 제도

□ 제2선적제도로 유럽의 주요 해운국들은 자국선대 증가 및 관련 산업 

활성화라는 성과를 경험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 비용․제도 측면에서 

편의치적제도보다 월등한 이점을 제공하지 못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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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톤세제도의 도입 및 확산

□ 제2선적제도는 단기적 성과를 거두는 데 그침

□ 해운기업들은 글로벌 차원의 경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선박등록, 운항, 

선원, 조세 등 관련 비용이 저렴하고 경영환경이 자유로운 지역을 선호한

다는 점을 인식

□ 유럽해운국은 해운기업에게 최적의 경영환경과 비용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대안으로 톤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

□ 1996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도입된 선박톤세제는 노르웨이(’96), 독일(’99), 

영국(’00), 스페인․핀란드(’02) 등 유럽 주요 해운강국의 기본적인 해운정책

으로 채택

○ 그 결과 이들 국가들은 유럽에서 괄목할 만한 해운산업 성장을 하였으며 

제도 비도입국에 비해 높은 경쟁우위를 확보함

□ 이처럼 도입효과가 가시화되자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 주요 유럽국가들 

역시 선박톤세제 도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경쟁우위 유지 및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표 2> 선박톤세제 도입 현황

구  분 도 입 국 가

유럽 도    입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독일, 스페인,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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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국의 톤세제도 도입 효과

가. 영국

□ 선대증가 및 관련산업(Maritime London) 활성화

□ 영국은 톤세제도 도입 이후 자국선대 증가 및 외국 선사 유치

○ 자국상선 증가 : 458만톤(2000) → 503만톤(2001)

○ 덴마크의 Maersk-Sealand사, 대만의 Evergreen사, CP Ships사 등은 지배

선대를 리베리아, 파나마 등 전통적 편의치적(FOC)국으로부터 영국으로 

이적하고 유럽지역 운영본부를 런던으로 이전․개설․확충

○ Maritime London(세계 해운중심국)의 활성화 기반 조성

도입추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

비유럽 도입추진 미국, 일본,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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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영국의 톤세제도 도입에 따른 선대규모 추이

구   분
총  선  박 외항상선

선박수(척) 총톤수(천톤) 선박수(척) 총톤수(천톤)

1999 1,456 4,603 379 3,200

2000 1,518 5,971 417 4,579

2001 1,527 6,280 427 5,035

나. 네덜란드

□ 해운산업 및 관련 지원․물류산업 활성화

□ 톤세제도 도입 이후 편의치적선의 회귀 현상에 따라 자국선대는 도입 이후 

5년간(1996∼2001) 53% 성장함

○ 자국선대(척수) 규모 : 383척(1996) → 591척(2001) : 53% 성장

○ 자국선대(톤) 규모 : 2,800만GT → 4,000만GT : 40% 성장

□ 이에 따라 해운산업 및 관련 산업의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국적 선원의 고용증가 역시 중요한 효과로 부각

되고 있음  

○ 네덜란드 해운 클러스터의 성장 및 물류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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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네덜란드의 톤세제도 도입효과

구     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증가율

자국선대 

규모(척)

상선대 386 439 481 524 558 594 53.9

비상선대 298 297 305 304 308 311 4.4

고용규모

(명)

전  체 10,443 11,570 12,932 13,403 14,233 15,616 49.5

국적선 7,280 7,794 8,335 8,210 8,116 8,387 15.2

부가가치(백만유로) 656 634 793 972 792 801 22.0

자료: Ministry of Transport, Public Work and Water Management(Netherland) 

다. 노르웨이

□ 해운산업 및 관련산업 성장

□ 노르웨이는 1996년 톤세제도 도입 이후, 1999년까지 자국선대의 높은 

증가추세를 경험하였음  

○ 국적선대 증가추이: 311척(1996년) → 950척(1997년) → 1,040척(1999년) 

○ 그러나 2000년 영국 등 주요국의 톤세제도 도입에 따라 국적선의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라. 톤세제도가 도입국의 상선대를 증가시키는 이유

□ 선박회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

□ 법인세 부담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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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톤세는 경영실적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흑자폭이 커질수록 

조세지원효과도 커짐

□ 해운시황에 부합하는 선박투자로 경쟁력 있는 선대구성

○ 법인세제에서는 흑자 축소를 위해 무리한 선박투자를 강행하는 일이 

발생하나 톤세제에서는 흑자폭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금만 납부하므로

□ 조세부담의 예측가능성으로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이 용이함

□ 선박톤세 도입국은 대부분 선박등록비를 저렴하게 책정하고 외국선원 

고용에 관대한 선원정책을 실시함

3. 주요국의 톤세제도 비교

□ 영국, 네덜란드 등은 순톤수,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톤세 규모를 결정하나 노르웨이는 

운항선박과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톤세를 직접 산출

□ 톤세적용 해운기업의 조건

○ 주요국들은 톤세제도 적용기업의 조건을 해운기업이나 선박의 국적에 

두지 않고, 해운기업의 자국내 경영활동에 두고 있음.

○ 즉, 자국에서 해운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이면 외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외

국선원이 승선한 선박의 소득도 톤세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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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기업 경영, 선박의 운항 및 영업관리, 선박투자 및 금융 등의 의사

결정이 자국에서 이루어지면 톤세적용을 허용함

○ 이는 외국선사도 자국에 부가가치를 기여할 수 있으면 톤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 

□ 적용선박의 조건

○ 영국과 노르웨이는 내항선과 외항선 모두 톤세를 적용하나 네덜란드는 

외항선에만 톤세를 적용함

□ 선원관련 규정

○ 영국은 선원양성을 위해 선원훈련서약을 톤세적용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일정한 선원관련 전제 조건이 없음

 

□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선박운항에 관련된 영업이익이나 영업손실을 

톤세 수익으로 모두 상계함. 

○ 다만 노르웨이는 톤세수익으로 상계된 영업이익이 톤세 관련 활동에 재

투자되거나 관련 범위 내에 유보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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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톤세도입국의 톤세 적용규정

구분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비고

도입시기 2000. 7. 28 1996. 1. 1 1996. 6. 1

전환가능성
적용기간 경과 후 
법인세 전환 가능

적용기간 경과 후 
법인세 전환 가능

적용기간 경과 후 
법인세 전환 가능

적용기간 10년 10년 1년

적
용
조
건

기업
․법인세 대상기업
  (전략적, 상업적 위치)

․법인세 대상기업
  (선박의 전략적 관리)

․법인세 대상기업
(경영․금융전략 수행위치)

선박

․운항선박(100GT 이상)
․운항선박의 75% 이내
  에서 용선 포함
 ※국적조건 없음

․운항선박 
․소유선박 순톤수의 
  3배 이내 나용선1) 인
정
 ※국적조건 없음

․운항선박(100GT이상)

 ※국적조건 없음

선원 사관 15명당 1명 훈련 없음 없음

운송구
간

내․외항선 국제운송 내․외항선박

산출방법
톤수․운항일수에 따른 
톤세수익에 법인세율 
적용

톤수․운항일수에 따른 
톤세수익에 법인세율 
적용

톤수․운항일수에 따라
바로 톤세 산출

톤

세

요

율

구분 자국통화 유로화 자국통화 유로화 자국통화 유로화

1,000NT 
이하

￡ 0.60  ￠ 0.98 ￠ 0.908 ￠ 0.908 - -

100톤당 톤세율

1,001～
10,000N
T

￡ 0.45  ￠ 0.74 ￠ 0.681 ￠ 0.681 7.2 NOK ￠ 0.936

10,001
～
25,000N
T

￡ 0.30  ￠ 0.49 ￠ 0.454 ￠ 0.454 4.2 NOK ￠ 0.546

25,000N
T 초과

￡ 0.15  ￠ 0.25 ￠ 0.227 ￠ 0.227 2.4 NOK ￠ 0.312

특기사항

∙ 감가상각 : 비적용

∙ 자본 손익 : 비적용

∙ 선박매가차익 : 무세

∙ 감가상각 : 비적용

∙ 자본손익 : 비적용

∙ 손실이월 : 비적용

∙일정 톤세수익은 톤세 

활동부문에 유보 또

는 재투자해야 됨

∙친환경 선박은 25%까

지 감면

∙자본소득, 선박매각차

익 등은 법인세 부과

∙영국과 네덜란

드의 톤세는 

조세감면 성격

이 강한데 반

해 노르웨이는 

조세 이연 성

격이 강함

주: 1) 선체만 빌려쓰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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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톤세제도 도입 필요성

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상과 문제점

□ 2000년 우리나라 실질 소유선박(국내외 등록선박)은 1,737만톤으로 세계 

8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1996년의 7위보다 후퇴

○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신기술 선박(대형선, 고속선, 2중 선체구조 유조선)을 

건조하지 못해 미래의 국제경쟁력 약화우려

□ 해운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운산업의 기능이 취약

해질 것으로 예상

○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 가능성에도 차질이 있거나 동북아 물류 관련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외국선사들이 흡수해 가는 상황 전개 우려

<표 6> 우리나라 소유선박의 추이와 세계적 위상 변화

연도
소유선박

척수 선박량(천GT) 순위

1996 804 15,082 7

1997 853 16,020 8

1998 863 16,156 8

1999 894 16,583 8

2000 903 17,368 8

자료: Loyd's Register of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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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운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도모 및 합리적인 투자결정 유도

□ 톤세제도는 법인세 산출방법이 간편하고,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 용이

○ 해운시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경영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해운업의 특성상 

일정한 세금부담은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며, 합리적인 투자의사

결정 가능

※ 해운회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법인세 납부

   ○ 1999년 외화환산이익(4,133억원)이 커서 법인세(2,729억원) 납부

○ 2000년 외화환산손실(9,345억원)이 커서 법인세(△1,678억원) 없음

다.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전략 지원

□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톤세제 

도입시 세계 주요 해운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 유치 등 동북아 물류중심의 

위상 정립 가능

※ 유코카캐리어(스웨덴 발레니우스․빌헬름사, 현대자동차 공동출자)는 

별도의 선박보유회사를 싱가폴에 설립하였으나, 톤세 도입시 우리나라에 

유치 가능

라. 톤세제도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

□ 톤세제는 해운산업 발전 및 물류중심국 실현의 핵심수단으로 채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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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음

○ 법인세 대체 세제로 선박톤세를 가장 먼저 도입한 네덜란드는 자국 해운

산업의 쇠퇴추세를 발전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톤세 도입

□ 영국은 네덜란드 선박톤세제를 벤치마킹하여 더 낮은 세율의 선박톤세제를 

도입

○ 다국적 선사인 조디악사는 영국으로 이전했으며, 대만의 에버그린사, 

덴마크의 머스크시랜드사 등 외국 해운기업들은 영국 이전을 검토

- 우리나라 선사들의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톤세제 도입을 통해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해운세제에 부응

마. 안보적 측면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국으로서 만일에 발발 가능한 전시와 같은 

비상사태 때 외국으로부터 조달되는 병력 및 물자 수송 등 해상수송 

수요를 충당하는데 해운이 매우 중요 

○ 또한 우리나라는 원유, LNG, 석탄 등 중요 에너지원을 모두 수입에 의존

하고 있어 자국 상선대가 부족할 경우, 전쟁 발발시 외국선사의 기항 기피로 

원자재 수입 및 공산품 수출 운임 등, 해상운임이 폭등하여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 있음

- 실례로 1990년 걸프전 당시 원유를 수송하는 유조선 운임지수가 58% 

이상 급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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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 톤세제도 도입방안

1. 톤세적용 대상법인의 범위

가. 대상업종

□ 톤세제 도입취지가 해운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므로 외항운송

사업으로 한정

○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우리나라 외항운송사업자 

: 83개 선박회사, 2004. 7월 현재)

○ <외국사례> 영국은 자국에서 전략적이고 상업적으로 관리되는 적격선박을 

운항하는 기업,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동일

나. 대상기업

□ 2년 미만의 외국적 용선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가 당해 기업의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5배 이내일 것 

○ 기준선박은 보유선박과 용선기간이 2년 이상인 국내등록선박, 용선선박은 

용선기간이 2년 미만인 외국적선박을 말함

○ <외국사례> 영국과 네덜란드는 용선선박의 운항순톤수가 보유선박 운항

순톤수의 3배 이내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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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선박회사의 운항선박

구 분 소유선박
용선선박

국내등록 외국적

2년 이상 기준선박 기준선박

2년 미만 기준선박 용선선박
  

* 우리나라 용선선박비율 5배 이내 선박회사(전체의 77.2%)

2. 톤세 표준이익의 산출방법

□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박별 

톤세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톤세표준이익”이라 함)을 법인세 과세표준

으로 대체함

톤세산식

①선박별 톤세표준이익 = 운항선박의 순톤수 × 운항일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사용률

②톤세표준이익 = 선박별 톤세표준이익의 합계액

③톤세액 = 톤세표준이익 × 법인세율

                      톤세제 적용 해운기업의 세액 산출방법

법인세제 ＝ 수익 - 비용 × 법인세율

톤세액 ＝ 톤세표준이익 × 법인세율

             주) 비해운소득은 전통적인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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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톤수

○ 선박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톤수증서(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증서를 말한다)상의 순톤수

□ 사용률

○ 당해 톤세기업이 독점적으로 선박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률은 100%

○ 공동운항(Space Charter, Slot Charter, 선복 Pool등)의 경우에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비율

□ 운항일수

○ 톤세적용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은 1년, 용선선박은 용선기간을 운항

일수로 간주

- 다만, 개량․보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상 연속하여 운항하지 

아니한 기간은 운항일수에서 제외

○ 선박을 대선한 경우 대선기간

□ 1톤당 1운항일 이익(톤세표준이익률)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 경쟁 해운국들의 톤세율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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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주요국의 1일 1톤당 추정이익(톤세율)

구    분 영  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1일

100NT당 

추정이익

(톤세율)

1,000NT 이하
0.006

파운드
12원 0.009유로 12원 - -

1,001～

10,000NT

0.004

파운드
8원 0.006유로 9원

0.007

크로내
1.2원

10,001～

25,000NT

0.003

파운드
6원 0.004유로 6원

0.004

크로내
0.7원

25,000NT 초과
0.002

파운드
4원 0.002유로 3원

0.002

크로내
0.4원

주: 1파운드 = 2,115원,  1유로 = 1420.15원,  1크로내=167.06원(2004.7.6기준) 

3. 해운소득의 범위

□ 해운소득은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는 소득으로 해운기업이 다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총칭

○ 톤세표준이익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는 부문은 비해운소득이라 하며, 톤세

표준이익은 비해운소득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과 서로 상계되지 아니함

□ 해운소득의 범위 열거

○ 해상운송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 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다음의 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

- 화물의 유치․선적 및 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 해상운송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시설(컨테이너 등)의 임대차

- 선원의 모집․교육․훈련

- 선박의 취득 및 폐기와 관련한 활동

- 선박의 매각. 다만, 매각손익은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별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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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함

-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활동

- 해상운송활동에 의한 매출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선상의 

부대사업. 다만, 카지노 사업은 제외

-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 다만, 투자활동

(1년 이상 장기저축예금, 채권투자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제외

- 해상운송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매출채권의 회수나 매입채무의 지급시 

발생하는 외환차손익 또는 결산시점에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

4. 톤세와 법인세 선택 방식

□ 톤세적용은 기업이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

□ 톤세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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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1〕 〔방안 2〕

○ 기존 해운기업

   - 2005. 1. 1부터 2005. 6. 30까지 신청하여

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년 후 

신청가능

○ 신규설립 해운기업

    - 최초 사업연도 말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년 후 신청

○ 해운기업이 톤세적용 시기를 임의선택

   - 톤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 개시

일 6월 전까지만 신청하면 가능

<장점>

○ 기업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톤세를 남용하

지 못함

<단점>

○ 이월결손금이 있는 기업의 경우 불리

<장점>

○ 이월결손금을 모두 소진할 수 있어 기업편

의 제고

<단점>

○ 톤세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사용가능

 외국사례: 영국․네덜란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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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톤세적용기간 및 배제

□ 조세회피 목적으로 톤세제도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톤세를 한번 

선택하면 의무적으로 5년간 바꿀 수 없으며

○ 계속하여 톤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톤세적용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다시 신청을 하여야 함

※ 영국과 네덜란드는 톤세를 한번 선택하면 10년간 바꿀 수 없으며, 톤세기

간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에 톤세제 선택여부를 재결정 함

※ 노르웨이는 1년마다 톤세제 선택

□ 톤세적용기간 중 2회 이상 톤세적용기업 요건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당해 사업연도와 톤세 잔여기간 및 차기 5년간 톤세적용 배제

※ 영국은 톤세제를 선택한 해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톤세제 

선택이 실효되며, 톤세기간 중 요건이 미달한 경우 다음연도말까지 충족

시키지 못하면 전해까지 2년간을 톤세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향후 10년간 

톤세제를 선택할 수 없음

□ 톤세적용 배제시 즉시 일반 법인세로 과세

6. 구분경리

□ 톤세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손익을 해운소득에 속하는 것과 비해운

소득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 해운소득부문과 비해운소득부문에 공통되는 손금은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23 -

7. 톤세적용기간중 이월결손금, 압축기장충당금, 감가상각 등 

유보사항처리

□ 톤세적용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발생원천이 해운소득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 비해운소득부문에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승계되지 

아니하고 소멸된 것으로 봄

□ 톤세적용 이전에 발생한 해운소득과 관련한 다음의 세무조정사항은 톤세적

용시에는 톤세표준이익과 상계되거나 가산되지 아니하나, 톤세기간이 종료

되어 전통적인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세무조정금액에 대하여는 

톤세적용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계속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각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함

※ 세무조정사항: 압축기장충당금, 일시상각충당금, 감가상각부인액,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의 한도초과액, 유가증권의 

평가차손익, 채권․채무의 재조정액 등

○ 다만, 톤세기간중 자산(선박제외)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손익은 비해운소득

부문에 속하므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인세 계산

※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 선박매각손익은 톤세영역이므로 선박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소멸한 것으로 처리

8. 톤세기간중 선박 매각이익 처리

□ 톤세기간중 선박매각손익은 해운소득으로 보아 톤세를 적용하되, 톤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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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별 안분하여 비율에 따라 각각 톤세와 

법인세 적용

※ 영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선박매각손익을 안분하여 과세

9. 톤세적용시 중간예납

□ 톤세적용을 받더라도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10.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 공제 배제

톤세적용 첫 사업연도 톤세적용 첫 해 이후
톤세탈퇴 후

 법인세법 적용시

․해운소득부문과 비해운소득부

문을 구분하여 각각 6월간

을 1사업연도로 보고 톤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

세와 비해운소득의 법인세

를 합산하여 중간예납세액

으로 납부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

세(톤세액+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거나, 6월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각각 계

산한 법인세를 합산하여 납

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법에 의해 계산

한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를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

☞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을 준용

하되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3조 내지 제5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이 아니라 “톤세산

식에 의하여 계산한 톤세표준

이익”으로 변경

☞법인세법 제63조제1항 준용
☞톤세 탈퇴하였으므로 법인세

법 제63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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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톤세제도는 실제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순톤수와 운항일수에 의하여 산출한 

추정이익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인세법 적용시 공제되었던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의 공제를 배제함

11. 톤세적용기간중 합병․분할․청산시 적용 방법

□ 톤세적용기간중 합병․분할하는 경우 톤세적용기간

○ 흡수합병 : 합병법인(존속법인)의 잔여 톤세적용기간

* 합병법인의 톤세적용 요건 충족여부 위반시 톤세탈퇴

○ 신설합병 : 신규설립으로 새로이 톤세적용신청

○ 분할신설 : 신규설립으로 새로이 톤세적용신청

□ 의제배당, 합병(분할)평가차익 및 청산소득 과세

○ 톤세적용기간 동안에도 법인세법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

세법을 적용 의제배당, 합병(분할)평가차익 및 청산소득 과세

12. 톤세적용기간중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 등 

□ 톤세제도는 해운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만 달리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납세협력의무 등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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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톤세제 도입시 기대효과

□ 해운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합리적인 투자결정

○ 톤세제도는 실제이익에 관계없이 운항선박의 톤수에 따라 일정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 산출방법이 간편하고, 세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사업전략 추진 용이

- 해운시황 및 환율변동에 따라 경영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해운업의 

특성상 일정한 세금부담은 경영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며, 합리적인 

투자의사결정 가능

□ 동북아 물류중심화 전략 지원

○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톤세제를 도입한 국가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톤세제 

도입시 세계 주요 해운기업의 아시아지역본부를 유치 등 동북아 물류중

심의 위상 정립 가능

* 유코카캐리어(스웨덴 발레니우스․빌헬름사, 현대자동차 공동출자)는 

별도의 선박보유회사를 싱가폴에 설립하였으나, 톤세 도입시 우리나

라에 유치 가능

□ 보편적 해운세제의 세계적 추세에 부응

○ 톤세제 도입은 유럽 등 해운선진국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톤세제 도입을 통해 해운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해운세제에 부응




